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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규 고 있는 주요 법  「주택법」  「집

건  소   리에  법 」  2012 12월18  부 개 어 

2013 6월19 부  시행 고 있다. 번 개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가 강 에  체  건 경 에 향  미  것  

망 고 있  본 연 는 법  개 에  실  변   그

리고  가능   고찰 여 개  다.

 

 「주택법」 개  시 자심사․분쟁 원회  폭  장 운 에 

 토 통부에 는 2014 1월3  「공동주택 자  , 사 법  

보 용 산  」  고시 다. , 자  재 여부 는 즉각

 자보   요  각  었  본 연 에 는 고시  

 과  용  자보   시 다. 

 부분  자담보책임 간 산  ‘ 도  날’  변경  부

분과 공용부분  나 게 었고 부분  각 별  각  다  자

담보책임 간  용 어 사업주체는 사후 리  장 운  불가 게 

었  보증보험사  경우 각 별 그리고 연차별 보증  분리 

에  사  가 시  자 행보험증권    청  차

  여 나 가 주택법 시행  24  개  요 과 

자보 보증 청  권리행사자  변동  등에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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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 공동주택, 자보 , 자담보, 자보증, 주택법, 집 건 법, 집 건
           소   리에  법

「집 건  소   리에  법 」  시행  개  민법상 자담보

책임 간  공종 분 없  10  용 었 나 시행    

부분에  속  분  었고 「집 건 분쟁 원회」신 어 

 6개  건 과  분쟁처리 가 운 게 에  건 과 

 분쟁 결   신청 사 , 목 , 취지 등  고  시 시 에 

  찾 에는 다소 리가 다고 단 어 개  

다. 

 「주택법」, 「집 건  소   리에  법 」  자담보책임 상  

우 과 여 랜 간 동  분쟁  많 나 번 개  통 여 

분쟁  소지는 많  어들 것  사료 다. 지만, 번 개 에 도 각 

법  가지는 격과 간  불 여 본 연 에  각 법 별 자담보

책임 간  고 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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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ws with provisions regarding the defect liabilities for 

apartments including 'Housing Act' and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have been revised 

partially since December 18, 2012. The revisions took effect as of 

June 19, 2013. As the requirements to be met regarding defect 

liabilities for the project owner have strengthened, it is feared that 

such a change would negatively impact the construction industry, 

which is already suffering from the economic downturn. In this 

study, therefore, I examined the problems with practical changes 

caused by the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expended negative 

outcomes from it, with a view to suggest solutions or practical 

countermeasures to respond to them. 

 When 'Housing Act' was amended, the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ation announced 'a Standard for Determination, 

Inspection Methods, and Calculation for Service Charges for 

Defects in Apartments,' as a result of the considerable expansion 

of the operation of defect review and disputes arbitration 

committee. As a result, the industry now pays more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finding out the defects and immediate repair of 

such defects once they are found. In this regard, we identified the 

' problems with the standard' introduced by the Public 

Announcement and 'methods for repairing the defects utilizing th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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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starting date of the defect liability period for the areas of 

exclusive use by the residents was changed to the date of 

take-over, the liability was split into the liability for the exclusive 

usage area and that for the shared area. The liability period, 

therefore, becomes different for each resident of the building, who 

might have taken-over the individual unit on different dates. As a 

result, the expansion of the follow-up management of the property 

became unavoidable for the project owners, and the manpower 

required by the guarantee insurer has also increased, as they now 

have to issue the letter of guarantee separately to each unit. In 

this study, also, I identified the problems with the procedures 

involving defect liability insurance policies and those involving the 

necessity to revise Article 24 of the implementation ordinance of 

Housing Act. In addition, I suggested the practical 

countermeasures and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changes in the 

entity that exercise the rights for claiming the defect liability, as 

well. 

 The implementation ordinance of 'the Law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ulti-unit Buildings' required that the defect 

liability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Civil Act be for 10 

years regardless of the construction type. But, the new provisions 

in the implementation ordinance now require that the duration of 

the defect liability period be differentiated by the types of 

construction works. The new law also requires 'the Arbitration 

Committee for Disputes Regarding Multi-unit Building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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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Apartment, defect remedy, warranty, defect guarantee, Housing Act,
               Multi-unit Building Act

established. As a result, now we have 6 arbitration agencies 

related to construction works. However, I thought this would give 

another difficulty by making it difficult to find the relevant agency 

in time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of application, 

purpose, and intention and, therefore, suggested a strategy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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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 . 연  경 

 우리나  건 경 는 심각  체 에 있  건 사들   극복 고자 상

당  과 체질  개 에도 근에는 건실했  건 회사들 지 워 웃1) 

내지는 법 리2)가 지속 고 있는 실 다. 건 업계  경우 등 업체 

45,350개사  6,161개사가 부 격  3) 는 등 장  체  

여 건 업계는 생  붕  만  탈출 가 보 지 고 있다. 그럼에도 

2012 12월18  개 어 2013 6월19 부  시행  공동주택  자담보책

임  규 는 법  「주택법」  「집 건  소   리에  법 」 ( , 

「집 건 법」 고 다.)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격  범  

어 건 경  체  욱 가속  시킬 것  망 다. 

 우리나  공동주택 보  2006  41.8%, 2008  43.9%, 2010  47.1%

 증가 추 에 있 ,  2012   내 10  건 회사(2012  시공능 평가

 )들  법원에 계   소송건  소송가   약 2 원 상, 소송

건  약 800건4) 에 달 는 등 상상  월 는 심각  실  상  자담

보책임  규 는 법   여 소송건  증가는 불가  에 사

업주체는 도개 과  략 립  시  실 다. 

1) 업  부채  갚  어 울 도  힘들  채권단(주  행)  주도  업 재  개

는 도 다.

2) 법원  당 업  심사  회생가능  있다고 단  모든 채  동결 고 법원  지  

3자가 업 동  신 리 는 도 다. 

3) 토 통부 보도자료, 건 업 실태 사 (2013.12.11).

4) 지 타임스 보도자료, 10  건 사 부실공사 등 소 800건 달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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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당  개  취지는 「주택법」과 「집 건 법」, 「민법」, 「건 산업 본법」 등

 자담보책임  법  다원  체계  고 있었  에 공동주택 

자 분쟁  당사자는 자신에게 리 게 작용   있는 법  우  

용 여 주장 나, 번 개      있는 도  경  

마 는  심   것  사료  자분쟁  처리  여 분쟁 당사자들

 상당  재  차에  시간과 , 그리고 경  용 등  

 부담  지 나, 「주택법」에  자분쟁 도  보 ․ 고, 

「집 건 법」에 탕   자분쟁 지 동  시스 에 도  명시  

분쟁 당사자  신 ․경  부담  고자  것  다.

  개  「주택법」  주요내용  자분쟁  종  처리   있도  분쟁

 효   결과 동 게 폭 강 고, 원  자격도 

 강 는 향  , 장 실사 등   간 연장 등 실

 능도 보 는 등 도  실질  충  나날  증가 고 

있는 자분쟁  리  처리  원회   용  가능 도  

었고 개  「집 건 법」  주요내용  자담보 책임과 여 그 개  폭

 범  뿐만 니  자보  책임  귀속 주체  고, 「주택법」보다 

자담보  속 간  늘어나  상  사업주체에게는 리  법  

책임과 경  가 증가 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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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연  목

 본 연 는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규 고 있는 법   「주택법」  동법 

시행  그리고 「집 건  소   리에  법 」  동법 시행  개 에 

 그 동  쟁  어   부분들  법리  는 소  양상  나타

내고 있 나,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상당  강 어 건 업계에 는 지 

 부담  가 다는 사실과 개  법 에 맞춰 실  진행 다 도 지 

 들  상당  내포 어 있어 법  개  본 취지 는 다  분쟁 

생  소지가 다분  ,  법  변 에  는   개  도

출 여 효  자보  실   자   분쟁  는  연

 목  있다.

 

  4 . 연  범    

 본 연 에  참고 만  행연  내용들  검토  보 나, 부분 자담

보책임과  법   는 개  다 고 자 생  , 

도 분  통  자  감  그리고 자분쟁 차 내지는 시스  개  

등 주  루고 있었다. 

 본 연 는 근 폭  강  자담보책임에   법  고 

강  법  용 시 실 상 생   있는  가능   연 여 

개  마 고자 다. 2장에 는 공동주택 자담보책임과  

 살펴보고 법  , 미,  등   검토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쟁  목들  살펴보 다. 3장에 는 공동주택 자담보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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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부  개  주요내용  연  살펴보 다. 4장에

는 그 동  자담보책임과  법  름과 근  개  법  주요

내용  2014 1월3 부  시행  「 자 , 사 법  보 용 산

 」에  공동주택 자보   살펴보 다. 5장에 는 4장에

 다루었  주요 개 에   가능   고찰 고 실  

 는 개  다. 6장에 는 본  주요  내용  요약 

 결  다.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5 -

2장.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고찰

  1 .  법  개

   1. 「주택법」과 「집 건 법」 양법  용 근거

 「주택법」 시행  2  2 에  는 공동주택 란 “건축  벽ㆍ복도ㆍ

계단 그   등  부 는 부  공동  사용 는 각 가 나  

건축  에  각각 독립  주거생    있는   주택  말

, 그 종  범 는 통  다.”고 규 고 있다.

 「건축법 시행 」 별  1  2 에  는 공동주택 란 “공동주택(가 보

시 ·공동생 가   재가 복지시  포 다) 란 가. 목 는 나. 목  

경우  산 에 있어  1  부  티  여 주차장  사용

는 경우에는 티 부분  에  고, 다.목  경우  산 에 

있어  1  닥  2분  1 상  티  여 주차장  사용 고 

나 지 부분  주택  용도  사용 는 경우에는 당  주택  에  

다.”고 규  각 용도별 범  지 고 있다.  “가. 트 : 주택

 쓰 는 가 5개  상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  쓰 는 1개동

 닥 (지 주차장  다)  계가 660 곱미  과 고, 

가 4개   주택, 다. 다 주택 : 주택  쓰 는 1개동  닥 (지

주차장  다)  계가 660 곱미  고, 가 4개  

 주택, . 사 :  는 공장 등  생 는 종업원 등  여 사용

는 것  공동 취사 등    있는 , 독립  주거  태  갖추

지 니  것.”  규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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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여, 집 건   「집 건 법」 1 에  는  같  

“1동  건   상 분  개  부분  독립  건  사용   있는 

것”  말 다. 즉, 건 상 부분  벽, , 계 에 여 다  부분과 차단

어 상  용상  독립  갖는 건  미 , 러  건   

독립부분  목  는 권리  분소 권 고 다. 

 즉, 공동주택  건축법상 건  용도에  개 고, 집 건  건  

분소  여부    개 다.  양자  계  살펴보  트  

같  공동주택  분소  여 집 건 에 당 는 것 다. 울러, 

집 건  공동주택뿐만 니  상가나 스  등과 같  업 시 나 근린

생 시  등  용도 도 사용 고 있 므  공동주택보다는  개   

  있다.  

  2. 각 당사자들  법  지

    (1) 입주자

 「주택법」 2  10  다 목에  규 는  같 , 주택  소 자 는 그 

소 자  리  우자  직계 속  미 다. 즉, 입주자는 소 권  

 는 개  주택  임차 여 사용 는 자는 에 포 지 게 고 동법 

11 에  입주자 는 달리 주택  임차 여 사용 는 자  ‘사용자’ 고 

여 분 고 있다.  임차  등  사용자는 소 권   지 는 

상 자보 청 권  행사   있는 주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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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주자 회

 공동주택  리  여 입주자나 사용자들  출  들   단체

다. 입주자 회 에 여는 1981. 4. 7. 개   「주택건 진법」에  처

 규 고 그에 임   1981. 10. 15.   「공동주택 리 」에  

그 내용  규 어 지 에 고 있다.  행 주택법  동법 시행  상  입

주자 회 에  규  살펴보  입주자는 사용검사  거나 임시사용승

 얻어 입주자 등  과 가 입주  공동주택  입주자등  동별 에 

여 동별 자  출 고 들  입주자 회  다( 주택법 시행

 50  1 ). 다만, 러  입주자 회  는 동별 자들에는 

소 자  입주자뿐만 니  공동주택에 실  거주 고 있는 사용자 지도 포

고 있다는 에 주목  요가 있다. 그리고 주택법   경우 입주자

회  립  강 5) 고 있다. 

 입주자 회  법 격에 여 종래 는 "공동주택  입주자가 「주택

건 진법」 38  7 과 「공동주택 리 」 10  1 에   

입주자 회 는, 단체  직  갖추고 사결 과 자가 있  뿐

만 니 ,  실 도 자 리  지 , 감독 는 등 공동주택  리

업  행 고 있 므 , 특별  다  사  없는 , 법  닌 사단  

당사자능  가지고 있는 것  보   것 다." 고 시 여6)  주택건

진법  규 에  립  입주자 회  법  닌 사단  보고 있

다. ,  역시 입주자 회  법 격  법  닌 사단  고 

5) 「주택법 시행 」 48 . 300  상  공동주택, 150  상  승강 가  공동

주택 는 150  상  집 식 난 식(지역난 식  포 다)  공동주택  

미 다. 

6) 법원 1991. 4. 23. 고 91다447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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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입주자 회 는 동   그 회에  그 원 과  

찬  트 리에  사  결  입주자 회 는 그 원 에

 회장 1  포  3  사  1  상  감사  출 여  는 , 

는 입주자 회 가 법  닌 사단임  나타내는 규 다.7) 다만, 공동주택

에 있어  사실상 입주자단체(입주자 원  )가 동 지 도 법

는 입주자단체  재  여  는  러  입주자단체가 법  닌 

사단 고, 입주자 회 는 입주자단체  집행 · 에 불과 다고 여 

입주자 회  법 격  법  닌 사단  니 고 는 견 도 있었다.

 그러나 행법   공동주택에 있어  리 직  입주자단체  규

지 , 입주자 회 에는 그 자체  사결 · 과 집행

·감사가 있는 , 러  입주자 회  입주자단체  단  ·집행

에 지나지 는다고 는 것  부당 , 입주자 회  법  닌 사단

 독자  직체  지  는 것  타당  것 다. 다만, 입주

자 회  법  닌 사단  독자  단체  다고 도 

공동주택   리  주체 고는 단   없다. 냐 , 주택법  규

에  공동주택  리주체는 입주자자 리 , 주택 리업자, 사업주

체  임 주택법에  임 사업자 고 규 고 있  입주자가 공동주택  

리 는 자 리  경우에는 공동주택  리사 소장  자 리  

자  임 도  고 있  다. 

 즉, 공동주택  리주체는 공동주택  리에  집행  격  가지

고, 입주자 회 는 결   리주체  감독  권  있 , 

에  리주체는 입주자 회 가 결  사  집행 여  는  부

담 게 계에 게 다.

7) 강태 , 민법 , 3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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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리단

 입주자 회  개 과 별 여 「집 건 법」상  리단  개  태는 

슷 게 보 나 격  달리 다. 집 건 에 여 분소 계가 립  

연  건   지  부속시  공동 리 는 가 생 게 는 , 

러  공동 리 사업  시행  목  「집 건 법」  집 건 에 여 분

소 계가 립  분소 자는 원  건   그 지  부속시  

리에  사업  시행  목  는 리단  도  고 있다.8) 즉, 

리단  1동  건  분소 자들  단체 고, 「집 건 법」  집 건  

분소 계가 립  분소 자가 립행  등 어떠  직행  지 

도 당연히 원  건  등  리  행  리단  도  고 

있다.  규  분소 자 사 에 체  단체  창 는 규  니고 미 

분소 자 원 사 에는 당연히 단체가 재 다는 것  고 언 는 것

, 러  리단 는 단체   그 단체  행 가 「집 건 법」에 

 요건  갖추  분소 자 원에게 효  미 게 다. 립  리단  

건  리  사용에  공동  여 요  분소 자  권리  

 다 다.9)  1  소 자가 부분  부 소 고 있다  직 

분소 계가 립 고 있는 것  니  에 집 건  리단  는 

것  니  분소 자  부분  소 자가 2  상  는 경우에만 리

단  립 게 다.  리단  집 건   지  그 부속시  리에 

8) 「집 건 법」 23  1 , 건 에 여 분소  계가 립  분소 자 원  원

 여 건 과 그 지  부속시  리에  사업  시행  목  는 리단  

립 다. 2 , 부공용부분  있는 경우 그 부  분소 자는 28 2  규약에  그 

공용부분  리에  사업  시행  목  는 리단    있다. 23 2 

리단  건  리  사용에  공동  여 요  분소 자  권리   

량  리자  주  행사 거나 행 여  다.

9) 「집 건 법」 23 2 리단  건  리  사용에  공동  여 요  분

소 자  권리   량  리자  주  행사 거나 행 여  다.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10 -

 사업  시행  목  공용부분 에 부  분소 자가 용 는 부 

공용부분에 는 그 부분  리에  사업  시행  목  별도  

리단   도 있다.10) 

  같  법  분소 자들  여 집 건  리책임  지 에 있

므  에 여 소송상 도 분소 자들  여 집 건  리에 

 사 에 여 소송  행  당사자 자격  있   있다. 지만 공동  

에 는 행 나   분소 자에 여 그러  행  

지나 집 건  공용부분  사용 지  거나  나 가 분소 권  탈

는 경매신청  청  소송당사자 자격에 여 집 건  리단  닌 리  

내지 리단 집회에  결  지  분소 자  규 고 있다.  

  3. 부분과 공용부분  분

  

    (1) 부분  미

 나  건에 는 나  권만  립 다. 것  권주  원

11) 고 다. 권주  원  속에는 건  부나 개  건에 

는 권  지 는다는 내용도 포 어 있다. 만약 건  부나 개

 건에  나  권  게  소 권  범 가 불명 질  

있고 질  어지럽게   있다. 

10) 「집 건 법」 23  2 . 부공용부분  있는 경우 그 부  분소 자는 28 2  

규약에  그 공용부분  리에  사업  시행  목  는 리단    있

다.

11) 나  권 에 양립   없는 권  동시에 립   없고 나  건  부 는 

부분에 는 나  권  립   없고 개  건 체 에 나  권  립

  없다는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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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건  나  건  에 나  권만  립   있

 건  부나 여러 건 에  나  권  립  는 없다. 집

건 법  2  3 에 는 ‘ 부분 란 분소 권  목  건 부분’  

미 다.

    (2) 분소 권  미

 분소 권 란 어떠  건  나  건  어 권  객체가   

있는가 는 는 드시 리  에 만 결 는 것  니다. 결

 어떠  건  나  건   것 가 여부는 거래 행 나 사회통

에  규범  결 다. 경  요 도 나  건  는  있

어  고 는 요소 다. , 건  나  건  에 건  

부에  나  소 권  립   없다는 결  드시 그런 것  니

다. 요 다  건  부 고 도 그에  나  소 권   

도 있다. 

  건  부도 요에  나  건    있지만 그 게 

 는 소  그 건 부분  독립  가  다. 독립  갖추지  

건에  권  립  는 없다. 독립  갖추지 다  그 건에 

  지  범  명 히   없  다.  어느 도 독립  

가  건  부가 나  건    있는가에 는 견 에 

다  달 질  있  것 다.  같  나  건  부가 다  부분에 

 독립  갖추었다  그 부분  나  건  취 여 소 권  객체  

  있다. 러  소 권  분소 권 고  분소 권  객체가 는 

건 부분  부분 고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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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분    요건

 

 부분   는 건  부가 상, 용상 독립  갖추어

다.   상, 용상 독립  갖추고 있다고 도 규약에  

 공용부분  만들 도 있다.  상, 용상 독립  있다  공

용부분 도 규약  변경에   부분  만들  있다. 규약

 상, 용상 독립  있는 건 부분  부분 나 공용부분  만들 

는 있지만 실  분소 권  생 거나 소  는 부분  

등 가 루어지거나 공용부분 는 취지  등 가 루어 다. 

   

    (4) 공용부분  미 

 

 공용부분  부분   건  나 지 부분, 건  부속 , 부속  건

 미 다.13) 공용부분   는 분소 자가 원 나 그 부  

공용에 공 어 다. 공용부분  법  분소 자  공 다.14) 그러나 

공 고 도 실  공 에  법리가 그  용 지 는다.15) 

 민법상  공  규 에 각 공 자는 공  분  청   있 나 공  

분  청 권  공  본질  속 에 당  에 공 자들  분 청  

지  약   있지만 그 간  5    없고 갱신  도 5  

12) , 집 건 법연 , 48  (2008).

13) 「집 건 법」 3  1 . 여러 개  부분  통 는 복도, 계단, 그 에 상 분소

자 원 는 부  공용(共用)에 공 는 건 부분  분소 권  목    없다.

14) 「민법」 215 , 1 ,   채  건  분 여 각각 그 부분  소  에는 건

과 그 부속  공용 는 부분  그  공  추 다. 2 , 공용부분  보 에  용 

타  부담  각자  소 부분  가 에 여 분담 다. 집 건 법 10 1  공용부분  

분소 자 원  공 에 속 다. 다만, 부  분소 자만  공용 도  공 는 것임  

명  공용부분(  " 부공용부분"  다)  그들 분소 자  공 에 속 다.

15) 공용부분  공 계도  공 계 는 다  공동생  원만  계는 히  공동  목

에   공용 계에 가 운 법  질  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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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는 없다.16) 지만 공용부분에 는 분소 자는 분  청   

 없다.17) 

 민법상  공  규 에 각 공 자는 공 에  자신  지분  임  처분

  있는 것  규 18) 고 있 나, 공용부분  경우 분소 자는 공용부분

에  지분  부분과 분리 여 처분   없는 「집 건 법」  규  있

다.19) 

 민법상  공  규 에 공 자가 공  변경  는 다  공 자 

원  동  얻  가능 나20) 공용부분  변경  는 분소 자 원  

동  얻  요는 없고 집 건 법에  분소 자  결권  3/4 상

 동   가능 다.21)

  내용  고 다  분소 자들  공용부분  민법상 공 에 당 다 

도 민법에  미 는 개 주  공동소  태 는 분명히 다    

 있다. 

16) 「민법」 268  1 , 공 자는 공  분  청   있다. 그러나 5 내  간  분

지 니  것  약   있다. 2 ,  계약  갱신  에는 그 간  갱신  날

부  5  지 못 다. 

17) 「민법」 268  3 , 2  규  215 , 239  공 에는 용 지 니 다.

18) 「민법」 263  공 자는 그 지분  처분   있고 공  부  지분   사용, 

  있다.

19) 「집 건 법」 13 , 1 , 공용부분에  공 자  지분  그가 가지는 부분  처분에 

다. 2 , 공 자는 그가 가지는 부분과 분리 여 공용부분에  지분  처분   없

다. 3 , 공용부분에  권  득실변경(得失變更)  등 가 요 지 니 다.

20) 「민법」 264  공 자는 다  공 자  동 없  공  처분 거나 변경 지 못 다.

21) 「집 건 법」 15 . 1 , 공용부분  변경에  사  리단집회에  분소 자  4분  

3 상  결권  4분  3 상  결  결 다. 다만, 다  각  어느 나에 당

는 경우에는 38 1 에  통상  집회결  결   있다. 1. 공용부분  개량  

 것  지나 게 많  용  드는 것  닐 경우, 2. 「 진 법」 3 1 2 나

목에  양 도미니엄업  운   양 도미니엄  공용부분 변경에  사  

경우, ② 1  경우에 공용부분  변경  다  분소 자  권리에 특별  향  미  

에는 그 분소 자  승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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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자담보책임    연

   1. 자담보책임  

 

 자  여 매  계약  목  달   없는 경우에는 매  계약

 고 손 상  청  가 있고 그 지  경우에는  부

 감   손 상  청    있다.

 자담보책임  근거( 질)에 여는 시  담보계약 , 불 부채  불

행 , 자고지  불 행 , 매  보   특별책임  등 상 

쟁  있 나, 재  다  상계약에 있어  거래  동   보

장 는 에  는 특별  법 책임  다. 

 . 민법상 는 특 에만 느냐 불특 에도 느냐에 여 

쟁  있었 나, 행 민법  581 에  종 매매(불특 매매)에 여도 

자담보책임  는 규  어 입법  결 다. 민법   책임  

매매  경우에 규 고, 타  상계약에 용 고 있다.  책임  지는 요

건 는 매매  목 에 질  자가 있고, 매  그 자  지 못했

에 여 (善意)· 과실(無過失)임  요 다.  매도  담보책임  고 ·

과실 등  귀책사  그 요건  고 있지 므 , 종  과실책임 다. 

상 간  매매에 여는 특  있다. 

  2. 「주택건 진법」  자담보책임 

 계획  주택  공  여 1972 12월30  「주택건 진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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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  자에  규  생략 었 나 1979 1월15  개  「주택건

진법」  38  6 에  사업주체에  자보  책임  다는 규  

새 게 개 다. 

 후, 자보  여 체  사  통  「공동주택 리 」  

어 공동주택  자보 에  규  마 다. 당시  「공동주택 리

」 11  1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간  주요시  2 , 그  시

 1  규 고, 건 부  「공동주택 리규 」 12  별 4에  

24개  공종에 여 자보 간  1 에  2 지 규 다. 후 1986

9월23  공동주택 리규  개 어 주요시 에  자담보책임 간  2

에  3 지 연장 게 었다. 

  3. 「주택건 진법」  신  강

 1972 12월30  후 약 21  2개월  지난 1994 3월1  「주택건 진법」

 개 었고  폭  자보 에  규  강 었는  38  내

용  추가  16  공동주택  주요 부에  자가 생시 자보

 포  보상 지 강 여 당시  부실시공에 여 사업주체  책임  

강 여 사고  미연에 지 고자 자보 책임 간  장 10 지 연장

 나 본회  통과에  건 업계   그 범  내 부  

는 것  결 다. 

  4. 「주택법」  변경

 

 2003 11월30  「주택건 진법」  「주택법」  법명  변경  「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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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폐지 고 「주택법 시행 」  변경 었다. 후 5 차, 10 차  내

부  자  범  건  지거나 진단 결과 질 우 가 있는 

 경우   나 지 공종에 여 에 1 에  3 간  담보책임

간  규 고 후, 2007 3월15  개 어 사업승 허가   1

 연장 여 4 차 자담보책임  신 었고 부  공종  간  연장 었다. 

상  변경내용  [ 1], [ 2]에  보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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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법규 변경법규

고
1 2 3 4 1 2 3 4

1. 지

 공사

가. 토공사 ○ ○

나. 축공사 ○ ○

다. 벽공사 ○ ○

. 공사 ○ ○

마. 포장공사 ○ ○ 간연장

2. ·

  생  

  공사

가. 공동 공사 ○ ○

나. 지 공사 ○ ○

다. 생 ( )  공사 ○ ○

.   공사 ○ ○ 간연장

3.지  

  

가. 직 공사 ○ ○

나. 말뚝 공사 ○ ○

4.철근콘크

  리트공사

가. 철근 리트공사 ○ ○ 간연장

나. 특 리트공사 ○ ○ 간연장

다. 리캐스트 리트공사 ○ ○ 간연장

5.철골공사 가. 용철골공사 ○ ○

나. 경량철골공사 ○ ○

다. 철골부 공사 ○ ○

6. 공사 가. 벽돌공사 ○ ○

나. 토벽돌공사 ○ ○

다. 럭공사 ○ ○

7.목공사 가. 체 는 탕재공사 ○ ○

나. 장목공사 ○ ○

8.창 공사 가. 창 틀  짝공사 ○ ○ 간연장

나. 창 철 공사 ○ ○ 간연장

다. 리공사 ○ 신

9.지붕  

  공사

가. 지붕공사 ○ ○ 간연장

나. 통  우 공사 ○ 신

다. 공사 ○ ○ 간연장

10.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

나. 장공사 ○ ○

다. 공사 ○ ○

. 도 공사 ○ ○

마. 타 공사 ○ ○ 간연장

. 단열공사 ○ 신

사. 내가 공사 ○ 신

11. 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 심 공사 ○ ○

다. 경시 공사 ○ ○ 간연장

.   공사 ○ 신

마. 경포장공사 ○ 신

. 경부 시 공사 ○ 신

12.잡공사 가. 돌공사( 매립  포 ) ○ ○ 간연장

나. 주 공사 ○ ○ 간연장

다. 내  공사 ○ ○

. 속공사 ○ ○ 신

[ 1.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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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법규 변경법규

고
1 2 3 4 1 2 3 4

13.난

  공

  공사

가. 열원 공사 ○ ○

나. 공 공사 ○ ○

다. 닥트 공사 ○ ○

. 공사 ○ ○

마. 보 공사 ○ ○ 간연장

. 자동 어 공사 ○ ○

14. ·

   생

가. 공사 ○ ○

나. 공 공사 ○ ○

다. ·통 공사 ○ ○

. 생 공사 ○ ○ 간연장

마. 철  보 공사 ○ ○ 간연장

. 특 공사 ○ 신

15.가스 

   소

   공사

가. 가스 공사 ○ ○

나. 소 공사 ○ ○ 간연장

다. 연 공사 ○ ○ 간연장

. 가스 장시 공사 ○ 신

16.  

  

  공사

가. · 공사 ○ ○

나. 뢰 공사 ○ ○

다. 명 공사 ○ ○

. 동 공사 ○ ○

마. ·변 공사 ○ ○ 간연장

. · 공사 ○ ○

사. 공사 ○ ○

. 공사 ○ ○ 간연장

자. 승강   양 공사 ○ ○

17.통신 신

      

  재 

  공사

가. 통신·신 공사 ○ ○

나. TV공청 공사 ○ ○

다. 재 공사 ○ ○

. 감시 어 공사 ○ 신

마. 가 자동 공사 ○ 신

. 자동 재탐지 공사 ○ 신

사. 보통신 공사 ○ 신

18.지능

  트워크 

   공사

가. 트워 망 공사 ○ 신

나. 트워  공사 ○ 신

다. 단지공용시스  공사 ○ 신

[ 2.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변 2]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19 -

  5. 「집 건 법」  자담보책임

 「집 건 법」  1984 4월10 에 어 1985 4월11 부  시행 었고 집

건 법 9 에  분양자  자담보책임22)에  민법 667 부  671

 지  용 는 것  규 고 있다. 민법 667 부  671  살펴보  

[ 3]과 같다.

 「민법」 671  1 에  규 는 ‘토지, 회 , 연 , 속 타  사  

재료   것  에는 그 간  10  다.’ 는 규 에 여 

트는 리트  건 는 사   단 에 여 10 간  자담보책임  

게 었다.  당시  「주택법」 ( . 주택건 진법)  살펴보  공동주택  

자보 책임 간  1  내지 2 에 불과 고 1986 도에 3 지 시 고 

 10 지  자담보책임 간 연장  시 도 1994  고, 가  당사

자가 는 도 계약  경우 건축에   자담보책임 간  2  

규 고, 철고, ,  등  요 공사  자담보책임 간  5  

 사 과 「건 산업 본법」에  공동주택  도 계약에 있어  나 내 벽

 자담보책임 간도 1994  어 나 내 벽체에 여 10 지임

 감   결  「집 건 법」   당시부  「주택법」 자담보책임  우

 시  었다고 볼  있 , 근래에 들어 법원  단과 법  개

 통 여 립  어가고 있다. 처럼 「집 건 법」 9 는 트에 재

22) 9 (담보책임) ① 1  는 1 2  건  건축 여 분양  자(  "분양자"  다)

 분양자  계약에  건  건축  자  통  는 자(  "시공자"  

다)는 분소 자에 여 담보책임  진다.  경우 그 담보책임에 여는 「민법」 667  

 668  용 다. ② 1 에도 불 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 는 담보책임에 

여 다  법 에 특별  규  있  시공자는 그 법 에  는 담보책임  범 에  

분소 자에게 1  담보책임  진다. ③ 1   2 에  시공자  담보책임  「민

법」 667 2 에  손 상책임  분양자에게 회생 차개시 신청, 산 신청, 산, 

자 (無資力) 는 그 에 에 는 사 가 있는 경우에만 지 , 시공자가 미 분양자에게 

손 상   경우에는 그 범 에  분소 자에  책임  (免) 다. ④ 분양자  시공

자  담보책임에 여  법과 「민법」에 규  것보다 매 에게 불리  특약  효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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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내용

667  

담보책임

①  목  는  취  부분에 자가 있는 에는 

도  에 여 상당  간  여 그 자  보  

청   있다. 그러나 자가 요 지 니  경우에 그 보 에 

과다  용  요  에는 그러 지 니 다. ②도  자  

보 에 가름 여 는 보  께 손 상  청   있다. ③

 경우에는 536  규  용 다.

670 담보책임  

속 간

① 3  규 에  자  보 , 손 상  청   계약  

는 목  도   날 부  1 내에 여  다. ②목

 도  요 지 니 는 경우에는  간   종료  

날 부  산 다.

671

 

담보책임 

토지, 

건 등에 

 특

①토지, 건  타 공작   목  는 지 공사  자

에 여 도후 5 간 담보  책임  있다. 그러나 목  , 

회 , 연 , 속 타  사  재료   것  에는 

그 간  10  다. ②  자  여 목  실 

는 훼손  에는 도  그 실 는 훼손  날 부  1 내

에 667  권리  행사 여  다.

672 담보책임

 특약

 667 , 668  담보책임  없  약  경우에도 

고 고지 지 니  사실에 여는 그 책임  지 못 다.

673
 

도  

권

   에는 도  손  상 고 계약  

  있다.

674
도  

산과 

권

①도  산 고   에는  는 산 재  계약

   있다.  경우에는    부분에  

보   보 에 포 지 니  용에 여 산재단  당에 

가입   있다. ②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 에 여 계

약   손  상  청 지 못 다.

는 자에  종  분 지 고 모  10  담보책임 간  용 는 

당시  사회  상  고 도 「주택법」과 「집 건 법」  지 는 

란  있었  분명 다.

[ 3. 민법상 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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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 건 , 공동주택, 상가건  리상 상 계

 공동주택  경우에는 집 건 법  상 는 것보다  많   분소 자들

 어 있  실  공동주택  용  소 자뿐만 니  임차 에 

 루어지 도  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 」에 는 

공동주택  리에  상  규  고 있다. 는 공동주택  집 건

에 당 는 경우 다.  경우에는 「집 건 법」에  리에  규 과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 」에 는 공동주택  리에  규 과 「주택법」과 

「주택법시행 」에  공동주택  리  계  어떻게  것 가 는 

가 생 다.  「집 건 법」 부  6 에 는 「주택법」  규  특별법

 우  용 는 것  보  집 건 법에  분소 자  본

 권리  지 못 다고 규 고 있다. 그러나 실  집 건  리단

과 공동주택  리주체  계  여 많  가 생 다. 러  

는 상가건  경우에도 생 다. 상가건  경우에는 상가번 회 등  

어 실  상가건  리 게 다.  「 통산업 법」에 는 규모 상

가건  리에  「주택법」과 같  별도  규  고 있는  러  

리주체  집 건  리단 사  계도 역시 다. 

  7. 「주택법」과 「집 건 법」  상 계

 공동주택  자  에  자체시공, 분양  경우에는 분양자 에 별도

 공사시공자가 재 지 므 , 공  분양( 분양), 공후 분양(후분양)  

불 고 분양자  분양자  계만  다.  분양자는 분양  경우

에는 「민법」상 매도  담보책임   담보책임  부담 , 후분양  

경우에는 「민법」상 매도  담보책임만  부담 게 다. 에 여 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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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양  경우 분양자  분양자 사 에 는 매도  담보책임   

담보책임  나, 분양자  시공자사 에는 도  담보책임  용 고, 

공사시공자  분양자 사 에 는 별도  계약 계가 없 므  「민법」상 매도

 담보책임 나 도  담보책임  그 용  없다. 다만, 공동주택  경우에

는 자체시공 분양 나 도 시공  불 고 분양자  분양자 사 에는 언 나 

「주택법」  우 여 용 다. 

 「주택법」 시행  59  별 6, 별 7에  사업승  후  공종별 자가 

생  자담보책임자가 담보 는  자담보 간  분 고 있

  「집 건 법」 (2005 5월26  법  7502  개   것.) 「민

법」 671  1  단 에  , 회 , 연회 , 속 타  사  재

료   건   목  자에 여 도 후 10 간 담보책임

 진다고 고 있다. 

  편 2005 5월26  법  7502  개  「집 건 법」 부  6 는 공

동주택  담보책임  자보 에 여 2005 5월26  법  7520  개

 주택법 46  규 에 도  고, 개  주택법 46  1  민법 

667  내지 671  규  용 도    집 건 법 9  용  

는 규   부  3 에 그  같   규   개  주택법 

시행 지 소 용 는 규 23)  었 나,  개  주택법4 부   3  

헌법재 소 2008 7월31  고 2005헌가16 결 에 여 효  언 었

23) 부  3 는 경과   법 시행 에 사용검사   공동주택에 여도 46  

1 에  담보책임  자보 규  용 도  고 있다. 그러나  본  같  

46 상 자담보책임 간과 자책임  범  등  법에   없  단축 어 권리행사자들

 훨  불리  입장에 처 게 었다. 는 미 공동주택에 생  자에 여 법 상 허

용  범  내에  보  것  고 있  소 자들  신뢰  히 는 결과가 

다. 는 명 히 46  1  시행 에  법 계에  재산권  리  근거가 없

 소  는 것  소 입법에  사 재산권 에 당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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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4) 결 ,  개  「주택법」과 개  「집 건 법」  시행  에 사용검사 

는 사용승   공동주택에 여 분소 자가 「집 건 법」에  

자보 에 갈 는 손 상  청 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자보 에 

여 개  「주택법」 46 가 용   없고,  「집 건 법」 9  1

과 그에  용 는 「민법」 667  내지 671  규 에  자담보책

임  내용  범 가 결 다.25)고 시 여 「민법」 667  내지 671 에 

규  자담보책임 간  재 상 는 재   권리행사 간  척 간26)

므  그 간  도과  자담보추 권  당연히 소 다고  것 므  리

트 에 는 민법 671  1  단 가 용 므  자담보책임 간

 도 후 10  시 고 있다. 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  여  견고

 건  짓도  도 고 부실 게 건축  집 건  소 자  게 보

 ”27)에 부 는 사회  통  사료 다. 

 

 후 2012 12월18  부 개 어 2013 6월19 부  시행  「집 건

법」에 는 2 2(주택법과  계)에  ‘집 주택  리 법과 , 자담

24) 주택법 46  3 상 손 상  상  내 부에 생  모든 자가 니  ‘ ’ 

자만  규  것도 잘못임  분명 다. 시공자  잘못  여 생  자가 명 다

 자  도가 거나 경미 거나에 계 없  모  손 상  여  다.  규  

법 개   같  주택법상 자책임  공동주택 리상   권리  볼 경우에는 

타당  있었다. 즉 입주자 회  등에게 손 상청 권   요가 없 므  원

 손 상청 권  , 내 부에  자가 생  경우에는 주거  

상  요 므   리권  가진 입주자 회 나 리주체에게도 손 상

청  허용  요가 있었  것 다. 그러나, 주택법상 자책임  법개   권리

 었고 집 건 법  용   없게  상, 내 부  자에  손 상청 는 

모든 자에 여 가능  것  보   것 다.   자만  는 것  

근거 없  소 자  권리  는 것 므  헌임  명 다.

25) 법원 2008.12.11. 고 2008다12439 결.

26) 척 간  경과  여 권리가 소 다는 것   권리소  변 므  그 산

과 간 경과  사실에 여는 권리  소  주장 는 자가 입증책임  부담 다. 그리고 

척 간  경과사실  지  그 상  척 간 내에 권리  행사 다는  입증 여

다.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간에 여는 그 간 내에 소  여  다는 

특별  규  없 므   소 간  볼 것  니어  소송요건에  직권 사사 에

는 당 지 는다. 

27) 법원 1991.3.27. 고 90다13888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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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책임에  「주택법」  특별  규   법에 어 분소 자  본

 권리  지 니 는 범 에  효  있다.’는  신 었 , 울

러, 9 2(담보책임  속 간)  분  었다. 2005 5월25  에는 

법 에  가 부 여 법원에  심 결  나 었는  집 건

법 우 , 주택법 우 , 양법 병행  등등 결들  난 다 2004 도에 

들어  「집 건 법」상 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규  목

과 리주체가 다  별개  차원  「주택법」상 간  「집 건 법상」 임

에 향  미 지 는다는 내용  결  내 지 지 약 20  가  걸 다. 

양자  책임에  지 는 부분들  여 법원  1990 도부  

검토는 했 나 결  못 내 고 결  “주택법상 간  리  차원에  나는 

것 지 것  자담보책임에 향  미  없다.  민법상 10  

척 간  10 ” 는 결  도출 었다. 

 듯 법원  결 에는 「주택법」 시행  자담보책임 간  각 차별

 분  었 나, 그 입장  히  상당  리가 게 었고, 결

 2005 5월26 에 입법  루어진다. 주요내용 는 공동주택  자보 에 

는 「주택법」 46 에 다는 내용  집 건 에 포 에  공동주택

 담보책임에 는 「주택법」  우 었고, 「주택법」 46 가 폭 었

다. 당  그 범 가 ‘ 자보 ’에  ‘담보책임’  변경 었고 공동주택  자

담보책임에 여 집 건 법  용  명시  도  고 있 므  

개 법 래에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 에  내 부별  시 공사별  

 1, 2, 3, 5, 10  각 담보책임 간 내에 생  자에 여만 담보책

임  부담 게 었고, 공동주택  경우 집 건 법상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체 게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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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자담보책임과  분쟁  주요 쟁

 계  획단계에  생 는 자  원  계시에 주택  규모  능에 

 충분  사  검토  거 지  상태에  공법  나 재재  택

 생 게 다. 장  상  지 못  계도 , 시   도

 불 , 동  건축  도 내에  생 는 각종 상 도, 건축도 , 도

, 도  불 ,  미 , 계도 과 시공  건   차

, 계, 내진 계 미  등 자가 생   있는 요 다.  

 시공단계에  생 는 자  원 는 공사 간  부  가장 우 다고 

볼  있  자재  재료  규격과 능  미달, 시공   부 , 장 여

건  지 못  부  시공 등  원  있다. 지 리단계에  자

 원  리단계에  생 는 리 직, 리 도, 계획, 지 리 책임

자  지식 부  등  원  있다.

 상  같  공동주택  자 생 단계는 계, 시공, 지 리 3단계  분

  있  나  요  여 생 는 경우도 있 나 실   상  

요  생 는 복  요  다   것 다. 는 공동주택  공사

간  장  과 십개  공종  복 , 단계별  진행 는 것  그 원  

나  자는 상당  시  경과  후 생 내지 견 는 것  

 사업승   계부  사업승 지  과 에  상당히 많  계변

경  루어지게  계변경과 에  들  변경  도   미

여 사용승 후 사업주체가 곤  겪는 경우도 허다 게 생 고 있는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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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주택 자  법  

 건축  자는  “  건축 에 공사계약에   내용과 다  

․ 능  결  있거나 거래 상 통상 건축  갖추어   내 , 강

도 등  품질   갖추고 있지 니  결과 그 사용가  는 가  

감쇄시키는 결 ”  말 다.28) 

 「주택법시행 」에 규  공동주택 자는 “공사상  잘못   균열, 처짐, 

틀림, , 손, 붕 , , 출, 작동 는 능불량, 부착 는 지불량 

 결 불량 등  건축  는 시  등  능상, 미 상 는 상 지장

 래  도  것”29)  미 다. 

 는 공사상  잘못   균열, 처짐, 틀림, , 손, 붕 , , 

출, 작동 는 능불량, 부착 는 지불량  결 불량 등  생 도 건

축  는 시  등  능상, 미 상 는 상  지장  래  도가 

니  공사상  잘못  지만 경미  부분  공사상  자  볼  없다는 

미 다.

 , 시행사 는 시공자가 규 에  시공 지 거나 계도 나 시

 건축 지  부실공사, 법규  계도  등에 여 시공  

다 도 시공  잘못 어 건축  지  고  능  지 못 는 

것 역시 공사상  잘못    능상, 미 상, 상 지장  래 는 범

주에 는지 여부가 행 어 어  다. 

28) 재 , 건 분쟁 계법, 216  (2008).

29) 주택법시행  59 1   별 6 자보 상 자  범   시 공사별 자담보책임

간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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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통 상 법 에  는 범  자  개  월 여 능상, 미 상, 

상  지장  래 지 는 사  부분  자  고 있는 추  

나 가 공사상  잘못  없는  능상, 미 상 는 상  지장  래  만

 미래 사 지도 자  는 경우도 있  재산권  소  소 자

가 가 임에도 불 고 주  단  목  미 상 잣  단 는 경

우도 있어 모든 자  목에 여 고 량 는 곤란  사  

나 지속  개  요 다.

   2. 미  자  부실시공  자  분

 건  미 과 자  분 는  법원에 는 “공사가 도 에 단

어  후  공  종료 지 못 는 경우에는 공사가 미  것  볼 

것 지만, 공사가 당   후  공 지  종료 고 그 주요 부분

 약   시공 어 사회통 상  었고 다만 그것  불 여 

보  여   경우에는 공사가 었 나 목 에 자가 있는 것에 지

나지 니 다.  후  공  종료 는지 여부는  주장 나 

도  실시 는 공검사 여부에  없  당  공사 도 계약  체  

내용과 신 실  원 에 추어 객  단   에 없다.”30)고 시고

고 있다.  부실시공 란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내에 생  공사상  

잘못   균열, 처짐, 틀림, , 손, 붕 , , 출, 작동 는 

능불량, 부착 는 지불량  결 불량 등  건축  는 시  등  능

상, 미 상 는 상 지장  래  자  개  어 시 리에 

 특별법에  는 진단31) 결과   여 보강공사

가 요  도 고    있다.  

30) 법원 1997.10.10.선고 97다23150 결.

31)시설물의 물리 ,기능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신속하고 한 조치를 하기 하여

구조 안 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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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객  자  주  자  분

 당사자가 명시   시  약  내용에 는 상  나타내는 경우, 

 자체만  자가   있다. 약  상에 미 지 못 에도 불 고 그

러  상태만 도 했  용도에 충분 다는 주장  특별  사  없는  

  없다.

 당사자  약  내용  체결  도 계약  첨부  각종 , 즉 계도, 시

, 명 , 특 명 , 장 명  등에    있 , 러  

시 상 재  품질등 , 단가, 공사 량 등과 계도  계내용  약 과 

지 못 여 생 는 자에  우  단  다. 그러나 계

도 등  내용과 지 는다고 여 모든 경우  자 고 단  는 없

, 약 과  불  도, 계약  목  등에 추어 자여부에  신  

 요가 있다. 특히 계도  다  공사가 행 다고 도   결

과가 목  상에  향  미 지 는 것 고 특별히 도  지시

에  시공했다거나32) 도  요 사 에도 지 는 경우33)에는 자

고 볼  없  것 다. 

 처럼 공동주택  상  통상  용도에 지 여부는 당사자 사  계약

내용에 나타난 사  종 여 객  단 여  다. 당사자  약  

32) 법원 1996. 5. 14. 고 95다24975 결   공사계약에   계도  재내용

 시공했다  는 도 지시에  것과 같 므  그  여 건 에 자가 생

다고 도 에게 자담보책임    없다고 시 다. 

33) 법원 1999. 7. 13. 고 99다12888 결  공사 진행도  도  계변경에 동 고 변

경  계에  건축 계변경 허가 차 지 마  경우, 그 동  효  계변경 사 가  

부분에 지 니 고 변경  계 체에 미 므  변경  계내용에  시공  다

 그 시공부분  원래  계  다 다는 만  들어 자  주장 거나 그 부분 시공 용

과 원래 계에  시공 용과  차  손  여 상    없다고 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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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는 당  목  공동주택  거래 상 는 사회통 상 소  

고 있는 도  품질  능  갖추고 있는지  여부  공사  상당  공

사 지  여부도 단  다.

 「건축법」, 「건축법시행 」, 「건축  에  규 」, 「건축  

내 에  」 등  건축  법 에    고 도 , 

특별  사  없는   같  에 미달 어 는  것  특별  사

 있다   고지, 감리자  승 , 승 권자  승  등 생 사 에  

명  근거자료  보   것 다.  

    4.  자담보책임 범

 다  는  자담보책임  범 는 「민법」 667 에  는 법

 특별히 는 과실책임  고 있   자담보책임  

지게  도  자보  손 상 청 에 다고 규 고 있다. 

울러, 실 상 자보 에 갈 는 손  에 자  여 손 가  

경우 그  손 에   자담보책임  법  과실책임 므  

자보 에 갈 는 손 상과  귀책사 에   손  상

 경 게 다.34) 

 법원  “  자담보책임에  「민법」 667 는 법  특별히  

과실책임  여 에 민법 396  과실상계규  용  는 없다 

도 담보책임  민법  지도  공평  원 에 입각  것  상 자 생 

 그 에 가공  도  잘못  참작 여 손 상  범   상당

34) 범상, 건 소송, 358  ( 3  2010).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30 -

다. 자담보책임   손 상 사건에 있어 는 상 권리자에게 그 

자  견 지 못  잘못  손  시킨 과실  다  법원  손

상  범  에 있어   참작 여  ,  경우 손 상책임  다

는 상 자가 상권리자  과실에  상계 변  지 니 도 소송

에 나타난 자료에 여 그 과실   법원  직권   심리․ 단

여 다”35)고 시 고 있다. 

    5. 손 상 청 권과 자보 행 청 권

 주택법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내용  동법 46  1 에  자

보 청 권만  규 고 있  뿐, 자담보추 권  손 상청 권에 

는 별도  규 고 있지 다. 다만 근 개  결과  주택법과 집 건

법  계가 가 었  동  3 에 는 공동주택  내 부에  

 자에 는 자   손 상청 도 가능  것  규  고 

있다. 만약, 공동주택  내 부   자  경우에는 자담보책임  

내용  손 상청 가   있고, 타  경우에는 자보 청 만 가능

고 손 상청 는 사실상 불가능 다. 지만, 주택법  법 상 내 부  

 자  자에  손 상청 권  지 고 있다는 에 

  태도가 나 어 있어 가 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경우, 주택

법상  입주자  집 건 법상  리단  결  분소 자나 분소 자  단체

 미 므  들에  손 상청 권  는  는 가 없

나, 분소 자  자 지 포 여 출 는 입주자 회 에  자

보 청 권 에 손 상청 권 지   있는지가 는 것 다.

35) 법원 1999.7.13. 99다12888 결.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31 -

 입주자 회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는 부분에  생  모든 자에 

여 분양자등사업주체에 여 그 보  청   있는 상, 사업주체가 

자보 에 지 니 는 경우에는 자보 에 갈 는 손 상청 권도 행

사   있다고 다  입주자 회 는 그 명 과 식  원에도 불 고 

실질에 있어 는 「집 건 법」상  리단  역 는 경우가 많  「주택법 

시행 」 등에  입주자 회 에게 자보 청 권  부여 고, 자보 보증

 자보    있도   규  취지, 실상 모든 분소 자 는 

분양자가 각자가 자보 청 권  행사 거나 자보 에 갈 는 손 상청

권  행 사  어 고 소송  는 것    실  곤란 , 입주자

회 에게 공동주택에 생  자  보  요 고 자신  명  자보

보증  , 보   있는 권  부여 고 있는 , 트  특징  살

펴보 , 트는 우  부분에 자가 있다고 도 것  과연 부

분  것 지 공용부분에 당 는 것 지에 여 분명 지  경우가 많다는 

, 다  분소 자 사 에 계가 립   있는 공동주택에 있어 는 

그 효  리업  행   입주자 회 에게 공용부분과 부분

에  자보  청   있는 권리뿐만 니  그에 갈 는 자보

청 권도 께 부여 어 있다고 는 것  타당   등에 추어 입주자

회  자에 갈 는 손 상청 권  어  다고 다. 

 에  주택법  주택법시행 에  공동주택  효  리  도모 다는 

취지에  입주자 회 에게 트  자보  요   있는 권  부여

고 사업주체가  행 지 니  에는 자보 보증  직  자  

보 거나 3자에게  행시킬  있는 권  부여 고 있 나, 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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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 여 손 상  청   있는 권리에 여는 런 규   가 

없고, 분양자에  손 상청 권  근거는 집 법 9  1 , 민법 677

 2 , 트  공용부분에  권리는 공 자 원에게 공 , 

부분에  권리는 개별 입주자에게 단독  귀속 는 것  분양자에 

 손 상청 권도 그러 , 입주자 회 에게 는 자보 청 권

 민법에  자보 청 권과는 그 행사 간, 행사권자, 행사  효과 등  

달리 는 것  그 생근거  능  달리 , 공동주택  효  리

는 목 에  부여  권리  뿐 어  자보 에 갈 는 손 상청 권 지 

갖는다고   없고, 입주자 회 는 입주자들  출  동별 자들  

어 공동주택  리   독자  권  가지는 법  사단 , 공

동주택  입주자들  원  는 단체 는 별개  단체  , 자보 에 

갈 는 손 상청 권  분소 자에게 귀속 는 채권 므  각 분소

자가 그 권리  행사 여  다는 것   여, 「주택건 진법」  입

주자 회 에 여 공동주택  리에  권 만  고 있는  등  

고 볼 는 자 는  결  나 다.  

 법원  지 도시  주공 트 입주자 회 가 주택공사  상  낸 

손 상 청 소송에  " 트 입주자 회 는 부실시공  트에 자가 

있  경우 건축주 등 사업주체에  자보 청 권만 행사   있  뿐 고 

자   손 상  청  는 없다"36)고 시 다. 는  

심 들  입주자 회  손 상청 권 행사  주체  여부에  

 견  갖지 못  것  공동주택  자담보책임과  소송에  입

주자 회 명  자담보추 권  지 겠다는 입장  명 히 힌 것

36) 법원 2007.3.29. 고 2006다64863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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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  가 있다고 겠다. ,  결  입주자 회  3자

에  손 상청 소송에  당사자 격 에   법원  입장과 

궤  같  는 것 , 입주자 회  채권  손 상청 권  

지 고 있  다시  번 는 것 고 볼  있다.  

 법원   결 에  " 집 건  소   리에  법  9 에  

자담보추 권  특별  사  없는  집 건  분소 자에게 귀속 다"  

"  주택법 49 등 법  주택건 진법 소  입주자 회 에

게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자보 청 권  부여 고 있 나, 는 행

 차원에  공동주택 자보  차· 법  간 등  고 자보 보증

 신속 게 자  보   있도  는  는  그 취지가 있다

"고 여 입주자 회  자담보추 권  지 고 있다. 어 결

에 는 "입주자 회 에게 자보 청 권 에 자담보추 권 지 부여 는 

것 고 볼 는 없 므 , 공동주택에 자가 있는 경우 회 는 사업

주체에  자보  청   있  뿐 , 그에 갈  손 상청 권  

가진다고   없다"고 붙 다. 

 ,  「주택건 진법」 38  15 ,  「공동주택 리 」 16  2

, 5 , 17  1 , 2 , 4 ,  「건 공 법」 39  1  등, 

사업주체가  「주택건 진법」,  「공동주택 리 」에  는 자보

보증  사업주체  입주자 회 에  자보  행 거나, 자보

용  지  채  담보 는 것  보  고, 는 그 자보 보증  

건 공  행  보증   경우에도 마찬가지   「집 건 법」

에 여 자담보추 권  는 손 상청 권  특별  사  없는 

 분소 자에게 귀속 고 입주자 회 에게는 그 권리가 없 ,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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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권자

자보 청 권 손 상청 권
자보 보증  

청 권

부분 공용부분 부분 공용부분 부분 공용부분

입주자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불가 불가

입주자 회 불가 가능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건 진법」,  공동주택 리 에 여 입주자 회 는 사업주체에  

자보  행  청   있  뿐 지 손 상  청  권리는 없다는 것

다.

 , 자보 보증  청 권  살펴보  입주자 회 가  「주택건 진

법」,  공동주택 리 에 근거 여 건 공 에 여 가지는 보증 청 권

 경우  「집 건 법」에  분소 자들  손 상청 권과는  것

다. 다시 말   「집 건 법」에  분소 자들  손 상청 권과  

「주택건 진법」,  「공동주택 리 」에  입주자 회  자보 행

청 권  보증 지 청 권  그  근거  권리 계  당사자  책임내용 

등   다  별개  책임 다.  같  자보   청 권자별 각 

권리  보  [ 4]  같다.

 [ 4. 자보  청 권자별 권리 ] 

 

 공동주택  리행  여 공동주택  입주자 회 가 자담보청 권

 행사주체  채권  손 상청 권  자담보추 권에 여 

당사자 격  고 있는지에 여 종래  태도가 어 있지 

, 공동주택  입주자 회  법 지 에  란  있어 지만 근 법

원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범 에  입주자 회  자보 청 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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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담보추 권  분리 고 그 행사주체  지  나 어 입주자 회  

자담보추 권  부 고 있어 종래  당사자 격에 여는 상 란  

결  것  볼  있 나 히  입주자 회  리행 범  

 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보  요 고 있다. 

 는 입주자 회  실  역 과 운용실태에 추어 집 건 법상  소

자 단체 지 주택법상  사용자 단체 지  별  재 지 는 것  볼 

 있다는 에  입주자 회  집 건  분소 자 원   

리단  별  실  있는지가 시 는 , 실 는 입주자 회 가 

재 는 규모 트  경우에는 입주자 회  에 소 자들  별도  

리  임 는 경우는 거  없고, 입주자 회 가 집 건 법상  리

 역  여 고 있 므  양자  소송 행에  차별   실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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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산  시

주택법
- 부분 : 입주자에게 도  날

- 공용부분 : 공동주택  사용 검사 (사용 승 )

집 건 법
- 부분 : 분 소 자에게 도  날

- 공용부분 : 집 건  사용 검사 (사용 승 )

건 산업 본법 - 건 공사  공

가계약법
- 체 목   날과 공검사  료  날 에  

   도래  날

공사계약 건 상동 ( 가계약법과 동 )

3장. ‘ 자’  근 변경  법  주요 내용 

  1. 「주택법」과 「집 건 법」  자담보책임 산  변

 개   「주택법」 46 (담보책임  자보 등) ‘사용검사  는 건축법 18

 규 에  공동주택  사용승 (임시사용승 ) 부  내 부별  

시 공사별  10  내   용 었 나, 「집 건 법」 9 2( 자담

보책임  속 간) 공용부분  사용승 , 부분  도  날  변경 었다. 

[ 5]  각 법 에  는 자담보책임  산  시  다.

[ 5. 자담보책임 간  산 과  법  ]

 

 부분  자담보책임  산  ‘ 분소 자에게 도  날’  등 나 등

부등본상 등 원 과는 계없  사실상 부분  분소 자에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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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미 다. 

 주택법 시행규  별지 34 4 식  자심사․분쟁 원회 신청  살

펴보  2013 6월19  후 분양  공동주택부  ‘주택 도 ’ 란  추가

었    있다. 작 법 3번 목에 ‘주택 도  등 부 등본상 

등  ,  키  명  경우에는 키  습니

다.’ 고 었다. 에 , 사업주체는 개  주택법  용 는 공동주택   

별 시  계  작 는 날 부  각 별 자담보책임 간  

산  에 사업주체는 시  계  재 양식  재 검 고 보

  것 , 향후 분쟁 생시 시 계 가 매우 요  증거자료  

용 에   보 에 각별  주  다   것 다.    

  2. 「주택법」과 「집 건 법」  계 변

 개   부  6  ‘집 주택  리 법과 에  「주택법」  특별  

규  그것   법에 여 분소 자  본  권리  지 는  

효  있다. 다만, 공동주택  담보책임  자보 에 여는 「주택법」 46

 규  는 에 다.’고 규 었다가 ‘집 주택  리 법과 

, 자담보책임에  「주택법」  특별  규   법에 어 분소

자  본  권리  지 니 는 범 에  효  있다.’고 개 었다. 

  3. 「주택법」  자심사․분쟁 원회  운  강  

 

2012 12월18  부 개 어 2013 6월19 부  시행  주택법 46  담

보책임  자보 는 자심사․분쟁 원회  운  폭 강 다. 주요

내용 는 [ 4]에  보는  같다. 자심사·분쟁 원회  개  취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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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목 개 행 고

1
원  

증원
15 50

원회  10~15

소 원회 5 내

2
 

보
경 규 없

6 상 법 경

10 상 건 업 경

별 /계약직

고  공 원 포

3
진행 

신속

1천만원 미만

소 원회 결

신

(소 원회 )

4
간 

변경
60 60 (공용90 )

결보

(감 간 )

5
결과 

효
당사자간 재 상 실효  보

6
참여 

가, 지 자 단체, 

토지주택공사, 

지 공사

사업주체
민 사업주체 

참가 규

업주체· 계자 는 감리자 간 자  책임범 에  분쟁  건축 원회에

 고, 입주자  사업주체 간  분쟁  자심사·분쟁 원회에  

 것  자분쟁  과   사업주체· 계자 는 감

리자간  분쟁도 자심사·분쟁 원회에  도  다. 

 증 는 자심사사건과 분쟁사건  효   여 원회 원  

50  내  고, 분과 원회  소 원회  여 신속  분쟁  

루어질  있도  었다.  원자격  사·검사 는 변 사  건 공사·건 업 

는 건 용역업, 감 평가에   지식  갖춘 자에 는 경  요건

 추가 고 10  상  경  갖춘 건축사  사  원자격에 추가

 원   고 도  다.

[ 6. 자심사․분쟁 원회  운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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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 원회는 사건 주  처리 고 천만원 미만  소 사건 등 단  경

미  사건  소 원회 결  처리 도   신속  심사·  루어질 

 있도  고 당사자가 임  처분   없는 사  고는 분쟁  

결과에 여 재 상  효  부여 , 분쟁  실효  보

도  다. 

   4. 「집 건 법」  자보  직  청 상 

  「집 건 법」 9 에  분소 자가 가지는 자보 청 권  시공자에게 직

 청   있도  그 범 가 었다. ‘건  건축 여 분양 자  담보

책임’에  ① 1  는 1 2  건  건축 여 분양  자(  “분양자”

 다)  분양자  계약에  건  건축  자  통  는 

자(  “시공자”  다)는 분소 자에 여 담보책임  진다.  경우 그 

담보책임에 여는 「민법」 667   668  용 다. ② 1 에도 불

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 는 담보책임에 여 다  법 에 특별  규

 있  시공자는 그 법 에  는 담보책임  범 에  분소 자에게 

1  담보책임  진다. ③ 1   2 에  시공자  담보책임  「민

법」 667 2 에  손 상책임  분양자에게 회생 차개시 신청, 산 

신청, 산, 자 (無資力) 는 그 에 에 는 사 가 있는 경우에만 지

, 시공자가 미 분양자에게 손 상   경우에는 그 범 에  분소 자

에  책임  (免) 다. ④ 분양자  시공자  담보책임에 여  법과 

「민법」에 규  것보다 매 에게 불리  특약  효  없다.’고 분  었

다. , 시공자에  분소 자들  자담보책임  법  책임  

었고  손 상 책임 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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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목 속
간

집 건 법

9 2 1  1

「건축법」 2 1 7 에  건  주요 부  지

공사  자
10

집 건 법

9 2 1  2

(동법 시행  5 )

법 9 2 2  각 에  산  에 생  자 5

지 공사, 철근 리트공사, 철골공사, (組積)공사, 지

붕  공사  자 등 건  상 는 상  자 
5

「건축법」 2 1 4 에  건축  공사(  사  

공사  포 다), 목공사, 창 공사  경공사  자 

등 건  능상 는 미 상  자

3

마감공사  자 등 자  견· 체  보 가 용  자 2

집 건 법

9 2 3

1  각  자  여 건  실 거나 훼손  경우

에는 그 실 거나 훼손  날부  권리  행사 간
1

   5. 「집 건 법」  자담보책임 속 간 분

 개   민법 671 (  담보책임, 토지, 건 등에  특 )에 는 공

종 분 없  10  나, 개  집 건 법 9 2(담보책임  속 간) 

 동법 시행  5 (담보책임  속 간)  분  었다. 건  실 거나 

훼손  경우에는 그 실 거나 훼손  날부  1  내에 권리  행사 여  

, 집 건 법 시행  5 에  담보책임  속 간  [ 10]  같  분

 다. 

[ 7. 자담보책임 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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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집 건 법」 집 건 분쟁 원회  신  

 집 건 법  용 는 건 과  분쟁  심 ,  여 각 시, 도

별 집 건 분쟁 원회가 신 , 립 다. 원회는 원장 1명과 부

원장 1명  포  10명 내  원   법  지식과 경험  풍부

 사람 가운  각  청  장  임명 내지   있다. 신청  

  불  는  불개시 결  있는 경우  고 지체없   

차  개시 여 신청   날부  60  내에 그 차  마쳐  30  

범 에   차 만 연장   있다.  시  당사자는 시  날

부  14  내에  락여부   원회에 통보 ,  경우 당

사자가 그 간 내에 에  락 여부  통보 지 니  경우에는 

 락  것  간주 다. 원회에  담당 는 주요내용 는 

  가.  법  용 는 건  자에  분쟁. 다만, 「주택법」 46 에 

       공동주택  담보책임  자보  등과  분쟁  다. 

  나. 리 · 리 원  임· 임 는 리단· 리 원회  ·운 에 

      분쟁.

  다. 공용부분  보 · 리 는 변경에  분쟁, 

  . 리  징 · 리  사용에  분쟁, 

  마. 규약  ·개 에  분쟁, 

  사. 재건축과  철거, 용분담  분소 권 귀속에  분쟁, 

  . 그 에  법  용 는 건 과  분쟁  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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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택법」 자보 보증 37) 사용용도    

 자보 보증  용도  자심사ㆍ분쟁 원회  자  는 법원  

재  결과에  ‘ 자보 용 등  ’ 고, 자보 보증  ‘용도  

목  사용  경우에  과태료 부과’  명 게 여 자보 보증

 사용과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  분쟁    있도  2013

6월14  「주택법」 46 7  신 었고 2013 12월4 에 동법 시행  

60 2가 래  같  신 었다. 

     가. 자   시 공사 등 자보 용, 

     나. 에  자보 용, 

     다. 사업주체가 입  여 진단  실시  경우 그 자보 용, 

     . 법원 결에  보 용, 

     마. 보증 에  자보 에 갈 여 지 는 자보 용.

 울러, 자보 보증  사용  경우 사용내역  30  내에 시장, , 

청장에게 신고, 자보 보증   장 충당  용도 에는 사용 지 못

도  여 공동주택  시 리 등  체계  루어지도  고 자보 보

증  용도  사용  지   규모 상  공동주택  그 사용내역  신

고 도  ,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는 등38) 엄격히 규 다. 

37)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수분양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하여 분양자나 건설회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비하여 지가격을 뺀 총 건축비의

3% 상당을 ,은행지 보증서,건설공제조합 증권, 한주택보증 증권,서울보증보험 증권

에서 선택하여 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보증채무자는 부분 수수료만 납하여 하자

증권을 치받을수 있어 통상 으로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수분양자는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증 액을 청구하여 직 보수 받을 수 있다.

38)입주자 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 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

원회의 하자 여부 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 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

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01

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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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  여 향후 법원  재 에  자보 용 집행  재  결과

에  손 상   후 고  자보  진행  지 다가 

자가 증가 었다는  복 획 소송   것  , 용도 

 목  사용  불가 에  획 소송39) 차 감소  것  다. 

울러, ‘용도  목 ’ 범 에 소송 리  임 용  공보 료 등  포

여부는 불명  상태 나 법  개   변 사들   명운동  개  

사실  미루어 향   없다고 볼 는 없  것 다. 

   8. “ 민 생상  불편 소”( 간소 , 아토 , 결 ) 과  

 “ 민 상생  불편 소” 과  실천   역  어 추진  3無

( 간소 , 토 , 결 ) 트 공 과  도 가 료 었다.  

여 공동주택  품질  게 향상 어 입주자 불편  다소 어들 것 나 사

업주체에게는 지  부담  돌  것  망 고 있다.  

    (1) 간소  규  강

 토 통부는 2013 10월21  고시 고 2014 5월7 부  시행  공동

주택 닥   강 다.  2005 7월부  용 여 시행  

공동주택 간소  감   께( 닥 )40) 는 능(

제46조제7항을 반하여 하자보수보증 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 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8의2.제46

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가 해당된다.

39)소송시 소요되는 부 비용을 소송 리인이 자비(自費)로 선납하고 소송이 종료된 이후 지

받는 방식으로 소송 리인의 성공보수료가 과다한 단 이 있으나 기비용부담이 없는 장

이 있어 리가 없는 입주자 표회의에서는 선택이 용이한 것이다.하지만,소송시 증거보존

을 해 소송이 종료될 때 까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는 단되며,소송 하자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은 모든 입주민들이 감수해야한다는 .그리고 소송 종료이후 소송비용 소송 리인

의 성공보수료를 제외 시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세 히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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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41)  택  충 는 닥  시공  나 번 개

시 닥  닥  통 여 께   차단 능  모  

만 는 닥  시공  다. 

 「공동주택 닥충격  차단   리 」도 개 었는  주요내용

는 장과 시험실 값 원 고, 시험실  실  주택과 동 게 

축 여 충격  도  , 충격  도 닥 나 평  

태가 각각 다  2개소에  여 시험실과 시공 장  소 도 

차  보 게 다.42) 

 , 량충격  법에 임 트볼 추가 여 실  충격  재  우

 임 트볼( 공 , 2.5kg) 시험 법(2012 12월 KS  새  )  개

고, 매  주  공장 품질 리상태 검 고  닥충격

 차단   자  재료 · 원재료 검사, 공 리, 품검사  

 지 리 등 충재 등 장 입 자재에  감리자   강

고, 충재  잔  변 량  추가 여 ‘잔  변 ’  체에  가  후 

돌 가지 고 남는 변 , 잔  변  값  충재 께 30mm 미만  

2mm , 30mm 상  3mm 가 도  규  강 다. 

   (2) 새집증후 (아토 )  규  강  

  토 통부는 2013 10월21  고시 고 2014 5월7 부  시행  「건

강  주택 건 」 규  강 다. 는 새집증후  키는 

40)210mm(단,기둥식 구조는 150mm)이상을 의미한다.

41) 측정된 경량충격음은 58dB, 량충격음은 50dB이하를 의미한다.

42)사 에 장과 표 시험실과의 충격음 측정값 차이를 확인하여 보정값을 결정 한 후,표 시

험실 측정값이 47dB일 경우 보정값(3dB)를 더하여 50dB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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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규   건축자재  강 다. 주요내용 는 염 질 

출 건축자재  립 고, 실내 몰 재  실란트, 내부 출입  염

질 규  다. 

 마감자재  집  건축자재에  생 는 모든 염 질  규   

(TVOC: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43)과 포름 히드

(HCHO)44)에  허용  강  것 , 새  지  트 등 공동주택  실

내공 질 개   「주택법」에  규 고 있는 실내 사용 건축자재  염

질 출량  강  것 다. 

 주요내용    에 증 돼 취나  생시키는 

질  부 나  입  통  신경계에 장  키는 질

 공업용 착 나 부  사용 는 포름 히드는 실내 가 나 닥 장식재 

등에  나 고,   목 등에  다. 실내 마감재  경우 TVOC  단

(㎡)당 출량  시간당 0.10㎎ , HCHO 출량  0.015㎎  규

43)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 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

말로,피부 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톨루엔,자일 ,에틸 ,스틸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한다.이들 휘발성유

기화합물은 개의 경우 농도에서도 악취를 유발하며,화합물 자체로서도 환경 인체에

직 으로 유해하거나 기 에서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화학산화물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휘발성유기화합물(VOC)은 주로 석유화학 정유 도료 도장공장의 제조와

장과정,자동차 배기가스,페인트나 착제 등 건축자재,주유소의 장탱크 등에서 발생한다.

44)실온에서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띤 무색의 기체로 메탄알(methanal)이라고도 한다.분자식은

CH2O,녹는 -92℃,끓는 -21℃, 도 0.8153g/cm³(−20°C)이며 물에 잘 녹는다. 탄소

가 포함된 물질이 불완 연소할 때에 쉽게 만들어지며 공기 에서는 메테인과 같은 탄화수

소에 햇빛과 산소가 가해지면서 합성된다.미량이 인간을 포함한 부분의 생물의 물질 사의

부산물로 만들어진다. 라스틱이나 수지와 같은 고분자합성에서 주요한 출발물질로 사용된

다.1859년 러시아의 화학자 알 산드르 부틀 로 가 발견하 다.무색의 자극 인 냄새가

나고 환원성이 강한 기체로 탄소나 목재·설탕 등 많은 유기물질의 불완 연소에 의해서 생겨

연기나 불꽃 속에 함유되며, 기 속에도 미량이 존재한다.특히 물에 잘 녹아 40% 수용액을

만드는데,이것을 포름알린이라 하며 소독약과 생체의 조직 편의 고정에 사용된다.포름알데

히드는 환원성이 강해 펠링용액이나 은암모늄용액을 환원시키는 반응을 통해 쉽게 검출되며,

산화시키면 폼산(HCOOH,개미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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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붙 가 는 TVOC 0.25㎎ , HCHO 0.03㎎  규 다. 냉장

고 식 척  등 가 품  벽체에 어  는  ‘ 트 가 품’

 경우 TVOC 출량  4.0㎎ , HCHO는 0.03㎎  규 다. 재 지 

경 지 증  실내 닥 장식재, 벽·천장마감재, 착  TVOC 출량  

0.4㎎  강 다. 

 울러, 본 개 과 동시에 개 에  리감독  강 고자 「주택건  감

리업  부 」  개 었다. 사업주체(시공사)는 마감자재  시험  출 

 샘 시험 실시 고, 입주 후  작동  검 법,  시 , 가

품 작동 등  담  입주자 사용 명  포 , 자체평가 에 료  득

도  강 었고,  리감독  감리  도 강 었는  사업주

체가 출  ‘자체 평가 ’  공사가 행 여부  후 사업주체(시행사)에게 

출 도   사업주체(시행사)는 사용검사시 사업계획승 권자에게 출 도

 변경 었다.  

 

   (3) 결    규  강

 토 통부는 2013 5월6  개 여 2014 5월7 부  시행  「주택건

 등에  규 」  강 다. 500  상  공동주택  건 는 경

우, 벽체  부 나 난 가 는 공간  창 는 토 통부장  고

시 는 에  결  지 능  갖추어  , 벽체  천장  부

, 상   천장부  등 결  취약부 에  결  지 상 도  계

도 에 포 도  강 고 후속  2013 12월27 에 결  지 능

45)  포 고 있는「공동주택 결  지   계 」  ·고시 고 

45)결로방지 성능 :실내 온습도․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지표화 된 값(온도차이비율)을 부 별로 제시하고,이 값에 합한 범 내에서 단열재,유리두께,재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47 -

「공동주택 결  지   상 도 가 드 」도 작 었다.  

 

 번에 마   주요내용  공동주택 결  지   계 , 실내

습도  부 도  여러 에  당 부 에 결 가 생 는 지 여부  

게  주는 지  도차 (TDR)46) 값  계 시에 갖추어   소 

능  도입 다. 입주자가 도 25℃, 습도 50%  생 는 건에

,  도가 -15℃  떨어지는  결 가 생 지 는 도차

 값(0.28)   여, 도차  값  창, 출입 , 벽체 부 등  

부 별47)과 지역별48)  차등 (강  는 ) 여 시 다. 에 , 500

 상  공동주택  건 는 사업주체는 시  부 별, 지역별 TDR 값

에 도  재료, 께 등  사양  여 창 , 벽체 등  계   

고, 동시에 사업계획승  신청 에 부 별 TDR 값에  평가 49)  평가

 첨부 여 출 도   다. 공동주택 결  지   상 도 가

드  시공 법 시가 요  부 (벽체 부 등), TDR값 시가 어

운 부 (지 주차장, 승강   등)등에  결 도 효과  감   있도

 상 도  다. 에  공동주택  상 , , 별  

내단열  단열 등  공법에  단  상  시 , 단  상 에 

 TDR 값도 시 여 상 도 작 에 용  높 , 난  지 는 부

 지 주차창, 승강  , 계단실 부 에 는 결  감   있는 시

공 법 등  시 고,  사  사진  께 첨부 여 사용자가 참고   있

도  다. 

료사양 유형 등을 조합하여 시공

46)TDR(TemperatureDifferenceRate):0~1사이 값으로,낮을수록 결로 방지에 우수 (=(실내온

도-내벽 표면온도)/(실내온도-외기온도)),TDR에 맞춰 구조체 사양(두께,재료 등) 시공상

세 등을 결정

47)시공오차가 큰 벽체 합부,문틀 등은 강화하고,재료특성(강철,AL)으로 인해 성능 발 이

좋지 않은 문짝,AL창은 완화

48)최한월인 1월 최 외기온도를 기 으로 지역을 구분하여,지역Ⅱ(-15℃)를 기 으로지역Ⅰ

(-20℃)은 강화,지역Ⅲ(-10℃)는 완화하 다.

49)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 공단 등 8개 기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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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 거래 원회  자   계약 지요건 강  

 도  계약 지는 「민법」668 에 “  목  자  여 계약  

목  달   없는 에는 계약    있다. 그러나, 건  타 토지

 공작 에 여는 그러 지 니 다.”고 규 고 있어, 사실상 건  

자  여 도  계약     없다.  지만, 분양자  계약 지는 

공 거래 원회는  트 공 계약  2013 11월8 에 개 어 

계약 지 건  강 시 다. 개   분양계약 지  사 는 입주 부

 3개월  과 여 입주가 지연  경우  었 나, 개  주요내용  다

과 같다. 

   가. 분양주택  자가 고 보 가 곤란 여 계약목  달   없는 

도에  경우, 

   나. 분양 고 등  통  계약  내용   사 과 실  시공건축 과  차

가 , 

       여 계약 목  달   없는 도에  경우, 

   다. 분양   분양계약에  소 권 등 가 불가능  경

우, 그 에 계약  요  사  여 계약목  달   없게 

 경우.

  10. 「주택법」  자  , 사 법  보 용 산  

 자심사․분쟁 원회  운 에  2014 1월3  토 통부에 는 공동

주택  내 부별  시 공사별  생 는 자  신속 고 공 게 자심

사  분쟁  여 자여부 , 자 사 법  자보 용산 에 

  여 고시, 시행 다. 4 부  29 지 자 여부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49 -

 규 ( 별 허용 균열폭  차등 여 규 는 등 부  자  )

고, 30 부  54 지는 자 사 법(망원경, 고  등  

용  원거리 사 법  규 는 등 부  자 사 법  )  있다. 

    (1) 사용검사  자

  

     ⓵ ‘주  싱크  부   벽체 마감 미시공’ 자

 주  싱  부 는 싱  변 벽체  마감재  시공 지 거나 거실 

는 주  닥마감재  동  재료  시공 지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7  

‘건축  계도 (실내 재료마감 , 싱  부  상 도 , 시 등)에 별도

 마감재가 어 있는 도 불 고 미시공  경우 자  다. 다

만, 시 나 도 에 별도  어 있지  경우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시 나 도  여 별도  마감재 

가 있는 경우는 동  마감재  시공 는 보  진행   것 다. 

      ⓶ ‘욕실  높 ’ 자

  사용 는 욕실   도 보다 낮게 시공 여 욕실   거나 욕실

용 신  욕실  부에 걸   개폐 시 능상  불편  래 는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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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단 높 가 계도 과 상 게 시공  경우: 계도 에   단

차   에  지 직 거리  매 1/100  고  값보다 미

달  경우 자  다. 욕실 단 높 가 계도 과 게 시공  경우 

슬리 가 욕실 부에 걸린다 도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욕실 단 높 가 계도 과 상 게 시공  경우 에  

지  직 거리  매  산출 여 결과 값  1/100보다 미달  경우 자

보  진행 는 것  람직 다. 울러, 분소 자가 철거 후 재시공 공사  

원 지 시   등  체  진행   있  런 경우 드

시  내지는 약  여   것 다. 

     ⓷ ‘목재  상․ 부  마 리  미시공’ 자 

 내 시공  목재  상, 부 마 리 에 마감재가 시공 지 는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5 에

는 ‘  사용 는 욕실과 탁실, 샤워실과 같  곳에  짝 상· 부  마

리 에 래 지나 페 트 등  마감 지  짝  경우 자  

다. 단,  사용 지 는 공간  부식  여지가 없 므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목   사용 는 간과  사용

지 는 간  획에  경우에 여 상․ 부 마 리 에 계도  지

시사 과 동  자보  진행  계도 에 지시가 없는 경우 래 지 내지 

페 트  마감 작업  진행  람직 다. 

      ⓸ ‘2  천 내 명  속  불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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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욕실 등 천장 내 등  등에  시(2  천장내 명  속 

 시) 속 가요    시공  는   시공 지 

 경우  복  손상 거나 손상  우 가 있는 경우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2

에 는 ‘2  천장 내에  내 부  분 여 명 에 속 는   

  30㎝  과 고 있 나,  는 속   

지  것  자  다. 다만, 내 과  분  는  웃 스에

 원 입부분에 는  가 30cm   직  

재에  우 가 없는 경우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2  천 내 출   가 30cm 지 여  

 재에  우 가 있는 경우  상  경우   내지는 

속   사용 여 커버  는 것  람직 다.   

  

     ⓹ ‘미시공, 변경시공’ 자 

 계도 , 시  등  계도 에  내용  시공 지  경우  미

다. 변경시공  계도 , 시  등  계도 에  내용과 다 게 시공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1장  2  3 , 4  

“미시공 자”   「주택법」 22 에  계도  작 과 당 계도

에  시공 에  공동주택  내 별 는 시 공사별  분 는 

어느 공종  시공 지 니 여 그 건축  는 시  상․ 능상 는 미 상

 지장  래 는 것  말 , “변경시공 자”   건축  는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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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는 품  포 다)  다  각목에 당 여 그 건축  는 시  상․

능상 는 미 상  지장  래  도  자  미 다.  

    가. 계도 에 명  규격․ 능  재질에 미달 는 경우, 

    나. 계도  다  자재 등  시공  경우, 

    다. 마 리   여 불  상태  시공  경우.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0

에 는 ‘ 법  계 변경 차  마  사용검사 도 ( 공도 )   

, 내장재료  장재료  품질  사업계획 승  당시  재료 미만  경우 

자  다. 다만, 사업계획 승  당시에 없는 재료에 는 착공도  

 다.’고 고 있다. 미  분   후  공  종료

었는지 여부   어  겠 나, 사용검사 여부  계 없  공도 도 계약

 체  내용 등에 추어 객  단 어   에 여 히 분쟁 사

마다  란  여지는 있다. 

 내장재료  장재료  품질  사업계획승  당시  재료 미만  경우도 자

 고 있  에 사업주체는 계 변경 요시 내장재료  장재료  

품질  동등 상 만 변경  가능  것 , 법 50)에  마감재가 변

경  경우 입주 자에게  리고 동   다.   

 , 자보   법  계 변경 차  마  사용검사도 ( 공도

)과 동 게 진행 는 것  람직  것 , 자보 가 불가능  경우 는 

자보 용  과다 게 생 는 경우는 공사 당시  변경 , 후 차  산

50) 주택법 38  7  사업주체가 6 에  마감자재 목  자재  다  마감자재  시

공· 는 경우에는 그 사실  입주 자에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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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범  내에  체  진행    있  런 경우 드시  

내지는 약  여   것 다. 

 

     ⓺ ‘ 경  뿌리분  결속재료 미 거’ 자

 

 종  계획, 리, 에  주거단지 경   경  , 개량  

 심  종경  뿌리분 결속재료  거 지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1 에

는 ‘고사 지  경 목  뿌리분 결속재료  거 지  것  자가 

닌 것  다. 다만, 지 에 출 어 있는 뿌리분에  출  결속

재  거 지  경우 자  다.’고 고 있다. , 뿌리 상부

부분에  결속재료가 출  경우  거 는 것  람직 다.

     ⓻ ‘폼 타  미 거’ 자

 철근 리트공사에  거 집  , 체  용 게 여 사용 는 

폼타 , 타  등  결철  미 다.  거 지  경우  

생 거나 골  매립  타  철  연결 어 있는 틈  통 여 가 진

행  우 가 있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2

에 는 ‘폼타  돌출부  거 지 거나  충진 지  경우 자  

다.’고 고 있다. , 각종 검 에 거 지 못  폼타  

거 는 것  람직 , 고소작업에  자보 용  과다  경우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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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 어 내 부에 어떠  지장  래 지 는다고 단  경우에 

여 체  진행   있  런 경우 드시  내지는 약  

여   것 다.  

     ⓼ ‘트  미시공  변경시공’ 자

 계도 에는 지 주차장 닥 등에 트  시공 도  어 있 나  

시공 지 거나 계도  보다 규격  작게 시공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4 에

는 ‘① 계도 에 시공 도  어 있 나 시공 지 니 여   

등 능상 지장  래 는 경우 미시공 자  다. ② 계도 에 

 트  폭과 실  달리 시공  경우 변경 시공 자  다. 다만, 트

 가 계도  상 도 닥 매,   등  고 여 시공

 경우에는 능상 특별  가 없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계도 에 지시가 있었 나  행 지  경우 계

도  동 게  내지는 리주체(입주자 회  는 리단)  원  

  보  계   여 진행   있다. 울러, 트  

폭  도 과 다  경우  트 내 퇴  히 거후  스트  통

여 능상  에  검토가 행 어  , 능  가  

경우 트  폭  계도  동 게 자보  진행 는 원   

 추가   검토 여 리주체  체  진행   있  런 

경우 드시  내지는 약  여   것 다. 

 

     ⓽ ‘ 매 불량’ 자

 강우에 출  실  닥에  매가 불량 여  고 는 경우 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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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닥  트랜 에 매가 맞지   고 거나 는 자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6

에 는  ‘① 고임  심  부   역 매가  경우 자  다. ② 

계도 에 매가 지 다 도 강우에 출 는 닥 나 

트  등에  고 는 경우 자  다. 다만, 부분  생 어 사

용상 지장  래 지  도  소량  고임  내에  계 당시부  

 매가 고 지  경우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고임  심  부분에 는 원  고 역 매가 생  경우 

 후 재마감 등 리주체   후 원    보  작업  진행

 람직 다. 

     ⓾ ‘ 통부  마감불량 시공’ 자 

 재 산 지  여 ‘건축  난,  등  에  규 ’에는 

획  획 어 있는 부분에 통 는 등   시  있는 경우, 

통 주변  공극  불연재 등  실 게 꾸도  규 고 있 나,  

행 지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7 에

는 ‘ 간 획  재 산 지는  소 , 취 등  달 지  도

드시 획 어  는 부분 므 , 실 게 채워지지  경우 자  다.‘

고 고 있다.  간 획  통부가 실 게 마감 지  경우 

자보  실시  람직  것 , 간 획  각종 ,  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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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통 는 양쪽  상태  검 고 양  부 마감  없는 경우 쪽 에

여 사춤 마감작업  실시 다. 

     ⑪ ‘창 틀 주  충진 불량’ 자 

 리트나  등  창  개 부  만든후 창  게 는   생

 부 틈새  실 게 시공 지  자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8 에

는 ‘창 틀 주  충진 불량  여 단열  풍 등  능에 지장  

래 는 경우 자  다.’  고 있다.  창 틀 주 에 단열 

는 풍  능에 지장  래  경우 그 원  충진 불량에  경우 마감

재  철거 고 창 틀 주  실 게 충진 여 마감재  복 는 자보  

진행 는 것  람직 다. 

     ⑫ ‘ 닥 신축  미시공  변경시공’ 자 

 상 는 지 주차장 닥 등  근 리트는 열 창 등에 여 균열  생 

 우 가 있어 계도   타 에는  간격  신축  도

 어 있는   시공 지 거나  폭,  는 간격  도 과 다

게 시공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9

에 는 ‘① 계도 에 어 있 나 시공 지 는 경우 미시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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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신축  폭,   간격  계도  다   시공  경우 변

경시공 자  다. 다만, 계도  상 도 다 과 같  시공 고, 

능상 특별히 지장  래 지 는 경우 자가 닌 것  다. ③ 1

  2 에  자 단  부  별  3과 같다’고 고 있다. 

여  언  별 3   상 닥  신축  경우  3m～4m

간격 , 에 단열재   공볍과 랭지  경우에는 2m～2.5m간격

 시공 어있는지 , 주차장 닥   경우 4.5m～6m간격

 시공 었는지 고 있다.  계도 에 어 있는 사실  있는

지 여부   후 계도 에 어 있 나  지  경우는 계도

 동 게 시공 는 것  람직 다. 

     ⑬ ‘스 링클러 헤드 불량’ 자 

 지 주차장 등에 스 링 러  나    트  등  간

 여 스 링 러 헤드  살 에 가 는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1

에 는 ‘소 재청  스 링 러  재 (NFSC 103)   여부

 여, 지  경우 자  다.’고 고 있다. , 

스 링 러 헤드 불량과  민원 생시 재   여부  

다. 미 시에는 재 에  자보  진행 는 것  람직 다.

 

     ⑭ ‘식재  경  사용검사 도  규격 미달’ 자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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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 ‘사용검사 도 에  경  규격   종별  10%  

과 는 경우, 허용 차에도 불 고 규격 미달  목  각 종별, 규격별  

량  20%  과 는 경우 자  다. 다만, 과 지엽 등  지극히 우

량 거나 식재지  주변 여건에   있다고 단 는 것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지 부  1.2m  높  

간 직경  실 , 근원 직경  지 과 는  직경  실 고, 

부 가 원  닌 경우  소  여 평균    

다. 고는 지 에  목 상부 지  직거리  실 여 사용검사 도 보

다 미달  경우 미달 는 범 에 여 차  산 여 리주체(입주자 회

 는 리단)  체  진행  람직 다. 

   (2) 사용검사 후  자 

     ① ‘균열’ 자 

 균열 란 건습 는 도 변  등에  어나는 용  변 가 속 는 경우, 

 에  변  주어지는 경우, 들 변 량에 리트  변  능  

  없   생 는 갈 진 틈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4

 과 여 진단  요  경우 지  검  행 어  , 

진단  요 다고 단  경우 신청 과 신청  내지 원고  고  

가 있어   것  진단  실시 여 지거나 질 우 가 있는 경우 

 검사  통  근 과 균열 도  여 는 균열에 

여 자  고  공법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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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 자

 란  는 탕  결 , 체 균열, 창  는 창 주  실링  

결   생  틈새   동시킬  있는 힘에   는 

  새어나 는 상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5  

자  공사부 , 공사부 , 부창 부  가 

분  상시  시   분  다. 자  

 사용, 지 리상  부  여부만 여  남 있는 경우 내지는 

 있는 경우 자   에 자 보 시  용 여 자담보책임

간 내에 생    있는 경우 자보  상  단 고 자

보  진행 는 것  람직 다.

     ③ ‘결 ’ 자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6  

‘법  등 에  작 여 사업계획 승 (사용검사)  계도 에 게 시

공 지 니  경우 자  다.’고 고 고 있다.  결  생

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계도 과 동 게 시공 었는지  요 , 단

열재  께 축소시공 는 단열재료  향 시공시 보 작업  진행  것

 계도 과 동 게 시공 었 나 결 가 생시 사용자  주  등 실

내습도  리   있도  주  당부 고 단열재 시공 취약부분  없는지 

히 검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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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벽체타  들뜸  균열’ 자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0

에 는 ‘① 타  들 거나 균열  생  경우는 자  다. ② 타  뒷채

움  부  경우 타  착강도 시험  실시 여 자여부  단  착

강도가 4㎏f/㎠(39.2N/㎠) 미만  경우 자  다.’고 명 어있다. 

 타  들 거나 균열  생  경우 자보  실시 , 타  들 거

나 균열  생 지  경우 뒷채움 시 트  사춤  실 지 못 다고 단

는 경우에 여 착강도 시험  진행  착강도 시험 결과 가 에 

미달  경우 본 공사 당시  뒷채움 시 트 부 분에  차 과 상계 여 리

주체  체  진행   있  런 경우  내지 약  

여 보   것 다.  

 

     ⑤ ‘  풍  불량’ 자 

   욕실, 주 에  풍 가 작동 지 니 거나 용량  부 여 가 

원 게 루어지지 거나, 풍 에   작동  원 지 거나, 연결

부  결  가 원 게 루지지 는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3

에 는 ‘ 풍 는 규격 , 작동/ 능불량, 부착 지/결 불량  분 여 

자  다.‘고 고 있다.  풍    작동 상태  

고    트  연결 상태 등  통 여  같  능상  

가 생지 도  자보  진행  람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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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 생  고  불량  탈락’ 자

  욕실에  양변 , , 욕 , 사리 등  손, 탈락 거나 고

지  경우  능 나 미 상 가 거나, 생  과  연결  

불량 여   취가 생 는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4

에 는 ‘ 생 는 손, 들 /탈락, 능불량/ 부착․ 지불량  분 여 자

 다.’고 고 있다.  생  고  상태  고  

같  능상  가 생지 도  자보  진행  람직 다. 

    ⑦ ‘조명기구 불량’하자

 명 가 탈락 거나 등  불량  경우  등 시 등  내부에  소 , 타는 

냄새, 연 , 스  생 등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5

에 는 ‘ 명  불량 규격 , 작동/ 능불량, 들 /탈락, 부착 지/결 불량

 분 여 자  다.’고 고 있  부 는  명

가 사용검사 도 과 상  경우, 등 시 명  내부에  소 ․타는 냄

새․연 ․스  생 는 경우, 명  탈락   시공자  과실에 

 것  부분  사용상  자임  입증 지 못  경우, 스  작 시 

등 지  경우 등  검 고 능상 상  있 시 자보  진행  

람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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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  폰 불량’ 자 

  거실에  폰  작동  원 지  통 가  거나 불량  자 

는 폰  사양  사용승 도 과 상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6

에 는 ‘ 폰  규격 , 작동/ 능불량, 부착 지/결 불량  분 여 

자  다.’고 고 있다. , 통  작동 상태, 폰 연결 

상태등  검 고 능상 상  있는 경우 자보  진행  람직 다.

      ⑨ ‘철근 출’ 자 

  철근 리트  경우 복 께는 내 , 내    내  얻

어질  있도  부재  종  별   간격  지 도  건축공사 

시 에 명시 고 있다. 특히, 리트 타 시 주  복  

탈락, 들  철근  출  시  생 거나 골  매립  타  철  

연결 어 있는 틈  통 여 가 진행  우 가 있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13

에 는 ‘ 출  철근   경우 리트가 탈락 거나 균열  ·   

있 므  철근  출  자  다.’고 고 있다.  에 맞

닿는 부분에  철근  출  경우 속히 철근  부식부  거 고 복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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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 경  식재’ 자 

 종  계획, 리, 에  주거단지 경   경  , 개량   

심  경 가 식재불량   고사  경우  미 다.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7

에  ‘ 법  차  거  사용검사 도 과 재 식재  경  규격과 종  

지 는 경우 자  다. 다만, 공사 당시  작업지시  등 법 차

에  체 식재  경우 계도 에    산 여 과 는 경우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 경  종, 량과  민원  생시  공용부 체  

경  식재  후 집계 여 사용검사 도 과 여 부  경우 부  분

에 여 추가 식재  진행 는 것  람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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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자’  법  개 에    개 안

  1 . 자담보책임 간 산  변경에  자보증 도  변

 자보 보증  주택건 업자  자보   담보   담보 는 

 미 는 것  도 계약에 있어   목 나  에 

취  부분에 여 자가 있  에는  그 도 에 여 자  보

 가 있고,  같   공사 후에 견 지도 모 는 자  보

 보증  여 도 에게 는  다. 실 상 러  자

보 보증  등  공사종료 후에 자보  가 있는 경우에는 리 고 객

 에  추   자보  여 그  공사가 종료 는 

회계연도  공사원가에 포 고, 동  자보 충당부채  계상 게 다. 

 사업주체는 공사별  10  내  범 에  보증   사업승   

에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 는 행에  는 주택보증주식회사

가 행 는 보증 , 건 공  행 는 보증 , 울보증보험에  생

는 보증  는  지 보증  사용검사권자 명  고, 그 

증  사용검사신청  출   사용검사권자에게 출  다. 사용검

사권자는 입주자 회 가  지체 없  자보 보증  명  당

 입주자 회  명  변경   입주자 회 는 사업주체  자보

책임  종료 는 지 자보 보증  에 여 보 여  

다.51) 

51) 주택법시행  60  ① 법 46 2  본 에  사업주체(임  목  는 공동주

택  경우에는 건 임 주택  분양 는 자  말 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 는 행

(「 행법」에  행  말 다.  같다)에  는 다  각  어느 나에 당 는 

자보 보증  보증  에  행 는 보증  사용검사권자  명  고, 그 

증  사용검사신청 (단지  공동주택  부에 여 임시사용승  는 경우

에는 임시사용승 신청  말 , 건 임 주택  분양 는 경우에는 「임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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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증보험 도  

 건 업  보증보험  담 고 있는 보증  [ 8]과 같  5개사  진행

고 있다. 건 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는 채  행  보증

 각종 계약  사용검사 는 검  후 자담보 책임 간 동  자보  는 

보   납부 는 자보증 에 신 여 용 는 행보증보험 다.

 [ 8. 건 업  보증보험  ]52)

(회사) 립 립근거 보증종

주택보증 1993 주택법

주택분양보증, 임 보증, 주택시공보증, 자보 보

증, 임 보증 보증, ·허가보증, 도 지 보증, 

감리 보증, 주택 입자 보증, 주택사업 보증

건 공 1963

건 산업

본법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행보증, 차 보증, 손 상

보증, 자보 보증, 보증, 보 보증, 지

보증  보증, 출보증, 리스보증, 도 지 보증, 

허가보증, 자재 입보증

건 공
1988

건

공
1996

울보증

보험
1998 보험업법

행보증보험(입찰, 계약, 차 , 자, , 상품 매

, 지 ), 분양보증보험, 사업자주택자 보증보험, 

허가보증보험, 계·감리보증보험, 공공임 주택보증보

험, 시공보증보험

 

같  법 시행 에  분양  승 신청 , 분양  허가신청  는 분양  신고  말

다)  출   사용검사권자에게 출 여  다. (1. 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 는 보

증  2. 「건 산업 본법」에  건 공  행 는 보증  3.「보험업법」 4 1

2 목에  보증보험업  는 자가 행 는 행보증보험증권 4.  지 보

증 )

52) 고 , “공동주택 자담보책임 도상 분쟁 소   연 ”, 울산업  주택 원 

사 청  (20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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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보험사 업  운  

 부분  자담보책임  산  ‘입주자에게 도  날’  변경  나

 공동주택에  각 별  각  다  자담보책임 간  가지게 었다. 

  자 행보증보험 가입  태가 당  공용부  부 분 없   6건

 행 었 나 향후에는 공용부  6건  각 별  6건  요  실

 보증보험사들  운 가 불가  것  상  에  운

 에  보증 료 역시 상  것  망 다. 개  주택법  용

는 2013 6월19  후 분양 는 공동주택 사업지는  공동주택  공사

간  2  내지 3   감 볼  2015  부 는 변경  자보  보

증 가 용 는 것 , 1,000  공동주택  경우 에는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10 차  각 1건  가입  보험  공용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10 차 각 1건  1,000  각  마다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10 차 각 1건   6,006건  자 행보증보험  가입

다는 결  나 다. 에  각 보증보험사들   운  는 산

시스  개  불가   것  사료  보증보험 업 에 차질  생 지 도

 속히 축 여   것 다. 

  3. 자보 보증   또는 자 행보증보험 가입 시  변경

 각 별 각  다  자담보책임  자보 보증   시  변 도 

불가 다. 당  사용승 부  산 었  자담보책임 간  각 별  

상 게 산 어 도 가 생 시 나   도  마다 각각  

자보 보증  는 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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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보증보험  가입시 가 당  사용검사신청 에 보험에 가입 여 

행증  사용검사신청 에 첨부 나 자 행보증보험에 부분 자담

보책임 간  산   보증 간  는 법  없다는 것도 다. 

 결  사용승   보 보증   는 불가능 게 는 것 다.  

자보 보증  청 권에 여 입주자 회 에  가지는 범  각 분소

자들  각 별  가지는 각각  범 에  상  분  공사  산출  요

 보증보험 업 에 차질  생 지 도  사업주체  건 업계  여 

책마  시 다.  

   4. 사용승 부  도시 지 공 간  산

 미분양  는 사용승 후 입주 지연에  미 도 그리고 타 시  

계가 늦어지는 경우 사용승 부  도 지 생 는 자에  

보증 책임  명 히  는 요  있다. 미분양  경우 별  사용

검사 후 부분  도 는 날  각각 달 지  에 재 약 상  자

담보책임 간  사용승 부  용 고 있는 것  개  주택법과 동 게 

입주자에게 도  날 에 생  부분 자에 는 책사  다

는 약  개  요  것  사료 다. 

   5. 미분양 에  자보 보증  지    변경

 입주자 회 에  보험사에 자보 보증  지  요청 시 미분양 가 

재 는 경우 법 상 자담보책임 간  산 지  자 행보증보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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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 지 게 다.  들어 사업승 부  3  경과  1,000  규

모  공동주택에  600 만  분양  입주  진행 고 나 지 잔여 400

는 미분양 상태  재 다고 가    입주  료 여 자담보책임 간  

개시  600  자담보책임 범 가  600  부부분과 60%  공용부분

에  권리가 재 다고 볼  있다. 지만, 공용부분  공동지분  분

마다  분    없다. ,  같  경우 공용부분 자보 보증

 60%에  청 권만 재 게 는 것 다.

   6. 입주자 회  분  청 권 분리

 각 별 각  다  자담보책임  부분과 공용부분  자담보보증

 분리 어만 는 실 다. 당  부분과 공용부분에 상 없  사업계획

승 상  사업 에  지   간 공사 53)  차감  (건축허가사업  

건축 )  3 트 당  [ 9]과 같  보증 간별  보증  분

여 행 여 나, 부분과 공용부분  자담보보증  분리  사

업계획승 상  사업 에  지   간 공사  차감   공용부분과 

부분  분개 고 다시 부분  각 별 (분양 타입별) 내역  분개

어 만 가입  가능 게 다. 단, 공용부분과 부분에 소요 는 공사  

각각 시 는 식  없고 사업주체에  독단  분개시 향후 분쟁  소지도 다

분  것 다. , 당  사업 용   분  자보 보증   

 분 여 입주자모집공고  트공 계약 에도 과 공용

(주거공용 과 타공용 )  분 여 시 는 것  타당  것  사료

다. 

53) 계 , 감리 , 분담 , 부담 , 보상   분양 시 경  등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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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간 1 2 3 4 5 10

보증 10% 25% 20% 15% 15% 15%

 입주자 회 에  요  자보 요청에 여 사업주체에  보 행  진

행 지  경우 보증  청 여 직  보    있다.54) 법  개  에

는 공용부분과 부분 분  없어 자보 보증  청 권  각  입주자

들  는  입주자 회 에  가지는 권리 , 각 별 분소

자에게는 자보 보증  청 권  재 지 도 자보증  청  업  내

지는 보험사  견  생 시 자보 보증  청  소송  통 여 는 

등 차에 리가 없었다. 

[ 9. 보증 간별 보증  분 ]55)

   

 공용부분과 부분에  산   변경  자 행보증보험 역

시 공용부분과 부분  분리  에 없는 실  었다. 부분  경우 

54) 주택법시행  59 2. ① 입주자 회 등  59 3  후단에  자보 청   

후 사업주체가 59 3 에  간 내에 자보  행 지 니 거나 자보 계획  

통보 지 니  경우에는 법 46 2  본 에  자보 보증 (  " 자보 보증 "

 다)  사용 여 직  보 거나 3자에게 보 게   있다. 다만, 법 46 7

1 에  자진단  실시 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② 입주자 회 등  사업주체가 법 46 4 8 에  결과에  자보  

행 지 니  경우에는 자보 보증  사용 여 직  보 거나 3자에게 보 게  

 있다. ③ 2 에  입주자 회 등  자보 보증  청  경우  보증

   는 자보 보증  보증   입주자 회 등에 법 46

2  사업주체가  보증  는 보증  보증  범 에  자보 보증  청

부  30  내에 지 여  다. 

55) 61 ( 자보 보증  ) 입주자 회 는 사업주체가  자보 보증  다  

각  분에  차  사업주체에게 여  다.  경우 59 2에  

자보 보증  사용  경우에는  포 여 다  각   계산 , 미 사용  

자보 보증   지 니 다. (1. 사용검사 (단지  공동주택 부에 여 임시

사용승  얻  경우에는 임시사용승  말 다. 1  경과   자보 보증  100분

 10 2. 사용검사 부  2  경과   자보 보증  100분  25 3.사용검사 부  3

 경과   : 자보 보증  100분  20 4. 사용검사 부  4  경과   : 자보 보

증  100분  15 5. 사용검사 부  5  경과   : 자보 보증  100분 15 6. 사용

검사 부  10  경과   : 자보 보증  100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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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담보책임 간  산  각 별  상 고 그  각 공종별 종료

 각각   감  볼  입주자 회 에  각 별  각 공종별  보

증  청 권  행사 에는 상당  리가 게  분쟁   변 도 

상 고 있다.   

  2 . 「주택법」과 「집 건 법」 양법  상  계

  「주택법」과 「집 건 법」  우  효 에  란  많  가운  「집

건 법」  개  「집 건 법」  우  효  보 다. 「집 건 법」 9

 4 에  분양자  시공자  담보책임에 여 “  법과 민법에 규  것보

다 매 에게 불리  특약  효  없다.” 고 규 고 있 , 「주택법」과

 계에  「집 건 법」 2  2에  집 주택  리 법과 , 자담

보책임에  주택법  특별  규  “ 법에 어 분 소 자  본

 권리  지 니 는 범 에  효  있다.”고 규 고 있다. 편, 「주

택법」  자담보책임 간  자  생 간  미  「집 건 법」  자담

보책임 간  권리나 그  법  가 효  속 간  미 는  자  

생시 에    어 운  미루어보  「주택법」상  자담보

책임 간과 「집 건 법」상 자담보책임 간  양법  용 과 동시에 「집 건

법」  우  효  보 어 결  「집 건 법」상 자담보책임 간  속

간 지 자  담보 다는 결  나 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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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택법」  자심사․분쟁 원회 운  

  

   1. 분쟁 사건  참여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사건   효  강 에  소송에 

는  요 다. 당  분쟁  사건  자심사사건과는 달리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미 경과  민원  목 는 공사상  잘못  닌 내용들

 다  내포 어 사실상 사업주체에 는 분쟁 에 는 가 불분명

 사건들  다 나, 분쟁  참여 가 강 어 드시 다는 

규 과  효  ‘재 상 ’  효 과 동 게 강 어 분쟁  신청

내용에  상  과 에 여 요시 리  임 여 

는 경우도 있  것  상 고 있다.  

   2. 곡  분쟁처리 양상  산 우

 부는 진  늘어나는 공동주택  자분쟁에 여 분쟁건  축소

 여 자심사․분쟁 원회  운  폭  고  운  

후   처리 건 가 직 도  2 에 달  만  증가 고 있다. 신청

 다 는 트 입주자 회 , 리사 소 내지 입주자들  분 고 있

 신청 들  보다 편리 게 자심사 내지 분쟁  진행   있도  차

는 매우 간소  어 있다. 는 신청 료  가  책  여 작

 신청 건 에  과다  산  입  가능  매우 다는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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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심사․분쟁 원회  자심사 내지 분쟁  신청 료는 단돈 만

원에 그 지 , 소 시  여  신청 용과 간단  신청  작  

차만 도 진행  가능 다. 지만 신청 용에 여 사분 , 지 사, 

심사 , 법 행  등 건 , 운 , 출장경  등  감 보  없  부  

, 향후 자심사사건  결과  분  시 ‘ 자 님’  건 가 ‘ 자’  건

보다 높  경우 소송  분쟁  어들  있겠 나 결  불 요  업  

여 효  운  증가 다고   있다.  

   3. 민원  자  책임 

 

 민 사업주체 지  강   신청건 가 증가  것  

상 다. 분쟁  신청 상  범 가 자심사사건  모든 사  포

다는 것    에 자담보책임 간  경과  자에 여 신청

 분쟁  신청 는 경우 사업주체는 법  자담보책임   다

에도 불 고 에 참여 는 불 리  부분  있는 것 다. 것  공

사상  잘못   단  자  자  단 그리고 보  연결 는 분쟁 

결  근본  취지 는 다  실  래 게 다.  

 그동  자담보책임 간  경과  자  경우 공동주택  장 충당  

립 여 자체  지보  진행  모든 사  결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상  는  분쟁   시 사업주체는 불   없  

에 분쟁  신청건 도 상당히 증가  것  망 다.  분쟁  

신청  범 도 자심사 신청  범  동 게 변경 어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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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쟁  통  소 시효  단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신청  경우 신청   불출  

후 새 운  는 그 후  에 출 지 니 여  취  것  

보는 사건, 각  사건  어느 나에 당 지 는 경우 「주택법」 46

6 1   「민사 법」 35 에  시효 단  효  생 므  소 시효

가  직  소 시효  단  목  분쟁  신청사건  도 생  

것  망 어 향후 소 시효  단  자심사 사건  어  다.   

   5. 입주자 회  채권자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신청 여 신청 과 신청  

 락 여  립 ,  내용  「민사소송법」상 결과 동

 효  지니는 '재 상 '  효  갖게 는 것   립  

 생  에 신청사건에 여 다시 소송  여 다   없다. 

는  립시 드시 행 는 법  효  강 는 미  는 

당사자가 임  처분   없는 사  입주자 회 가 체 입주자  5

분  4 상  동  지 니 고 공동주택 공용부분  담보책임  자보

 등에   등  신청  사건(다만, 입주자 회  사업주체 간  분

쟁  60  2 에  입주자 회  명  변경  자보 보

증  에  사건  )과 입주자 개  공동주택 공용부분  담보책

임  자보  등에   등  신청  사건 그리고 당사자가 독자  

권리  행사   없는 부분  담보책임  자보  등에   등  신청

 사건  다는 것 다.  체  자  입주자 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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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청 는 경우 사업주체는 에 드시 에 임   

립 어  행 여 료 었다 도 체 입주자  5분  4 상  

동  지  경우는 쟁송  상    있는  있다.  분쟁

 신청시 에 입주자  5분 4 상  동   사 지 검토

 동 가 없는 경우는 자심사사건  여  다.    

  

   6. 자심사 사건   

  

 자심사·분쟁 원회는 주택법 46 2에 근거  토 양부 산 에  

직 므  행 청    있고 주택법 46 2 2  1 에 규  

자  내리는 경우 사업주체는 자보  부담 만 다. 자심사·분

쟁 원회 자  료 어 가 부  사업주체는 3  내에 

자보  는 보  명시  자보 계획  출  자보  불 행

시 신청 목  청에 는 만원  과태료  부가   있는 상에 

포 다. 

 는 민사소송에 도 재 는 소권56)  없다는 것 다. 자심사․분쟁

원회  운  강 어 법  개  , 후  여 소건 가 상당  증가

 것  사실  향후에도 재보다 증가  소지가 다분  양상  보 는  시

에  자 에  사업주체     있는 도  개  시

 실 다. 

56) 민사소송법 390 ( 소  상)  1심 법원  고  종 결에 여   있다. 다만, 

종 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  권리  보 고 소  지 니   

에는 그러 지 니 다. 동법 395 ( 소 간)  ① 소는 결 가 송달  날부  2주 

내에 여  다. 다만, 결  송달 에도   있다. ② 1  간  불변 간  다. 

동법  397 ( 소  식, 소장  재사 ) ① 소는 소장  1심 법원에 출

 다. ② 소장에는 다  각  사  어  다. (1. 당사자  법 리 , 2. 1심 

결  시  그 결에  소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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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에 는 사업주체에  불복   있는 편에  법  고찰  요

 것  재 지 행 심  내지 행 소송  는 사 는 없는 것  

단 어 자  행 심  내지 행 소송  상  는 처분에 당 는지 여

부는 가름   없다. 

 지만, 본  주택 자  부  자보 는 사 간 권리 계에 

불과 고 는 종  민사소송  통  권리 계가 다는 과 

행 청 내부  결  체  권리   시키는 것  니 는 

에  처분  부  가능 도 높다  것 다. 

 , 행 청  과태료 부과시  법 57)에 , 당 행 청에  

   있고,   경우 부과처분  효  상실 고 법원에

 재  진행   있는 , 재  과  통  과태료 부과처분  법  다

  있다.

 4 . 「집 건 법」  자보  청 상  

 개  「집 건 법」 9 에  자담보책임  주체에 시공자  포 시키고 있

 자보 책임도 부 58) 고 있 나, 실  분양 주체  시행자는 

부분 사용승  후 폐업 는 경우가 다   감 다  결  시공자  부

담  다고 볼  있다. 

57) 질 행 규 법 20  ( ) ① 행 청  과태료 부과에 불복 는 당사자는 17

1 에  과태료 부과 통지   날부  60  내에 당 행 청에  

   있다. ② 1 에  가 있는 경우에는 행 청  과태료 부과처분  그 효

 상실 다. ③ 당사자는 행 청 부  21 3 에  통지   지는 행 청

에 여   철회   있다.

58) 집 건 법 9 (담보책임) 3  1   2 에  시공자  담보책임  「민법」 667

2 에  손 상책임  분양자에게 회생 차개시 신청, 산 신청, 산, 자 (無資

力) 는 그 에 에 는 사 가 있는 경우에만 지 , 시공자가 미 분양자에게 손 상

  경우에는 그 범 에  분소 자에  책임  (免)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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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분양   공동주택 사업지에  사용승  후에도 미분양 

가 재 는 경우 당 미분양 에  자담보책임 간  산 지  

상태가 다. 지만, 그 계에   없다는 것   분양  

격히  사업지는 시행사  자산 에  시행사 내지 시공사에  

보 등  진행 고 임  운 59)  는 사업지도 다  있다  것

, 런 경우 임  에 시 계  진행 다 도 주택법  입

주자  상 고 있어 집 건 법  분소 자  포  임 차계약에  입

주민도 포 고 있지만 집 건 법  분소 자에 당 지 니 여 자담보

책임  산  가능 지도 불분명  사실 다. 

 「임 주택법」  살펴보  임 주택  건 ·공   리  주택임 사업에 요

 사   임 주택  건  진 고 민주거생   도모

 여  법(법 1 )  종래  「임 주택건 진법」  1993  

12월 27  「임 주택법」  개 었고 후 7차  개 어 늘에 고 있

  불어 통  「임 주택법시행 」(1994  9월 13  공포)  건

통부  「임 주택법시행규 」(1994  11월 2  공포)  시행 고 있다. 

「임 주택  건 에  규 」(10개 )과 임 사업자  임차  권리 에 

 규 (14개 )  타 감독  벌 에  규  루어  있고, 법 17

2, 법 시행  15 2에  임 사업자가 20  상  임 주택  공

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 는 임차  임차 회    있도  어 

있다. 임차 회 는 임 사업자  사 에 임 주택 리규약    개

, 리 , 임 주택  공용부분·부 시   복리시  지·보 , 자보  

등에 여   있도  규 어있는 , 법 18  2 임 사업자  임

59) 건 임 주택  임 사업자가 임  목  건 여 임 는 주택과 분양 목  건

나 사용검사시 지 분양 지 니  주택  주택건 사업자가 임 사업자등  마

고 임 는 주택  미 고, 매입임 주택  임 사업자가 매매 등에 여 소 권  취득

여 임 는 주택  미 , 편 건 임 주택  가 는 지 차지단체  재  건

거나 민주택 에  자  지원  건 는 공공건 임 주택과  민간자본  건

는 민간건 임 주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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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회  사 에  같  분쟁   여 시·  는 자 에 임

주택분쟁 원회  고, 당사자가 모  원회   락  

에는  동  내용  가 립  것  본다. 울러, 300  

상, 승강 가  임 주택 는 집 식 난 식에  임 주택  건

는 임 사업자는 주요시  체  보 에 요  특별 충당  립

여  고, 분양 는 경우에는  같  립  특별 충당  「주택

법」 42  규 에 여  는 입주자 회 에 계 여 다. 

 임 사업자는 당  임 주택  공용부분과 부 시   복리시 에  장

계획  립 여 사용검사  신청 는 에  출 여  ,  장

계획  건 통부  는 에  다  미루어 볼 , 임

주택 역시  분양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동등  지  가진다고 볼  

있  자담보책임   임차  시 계(사업주체 부  키  

 날)  료  날 부  자담보책임  산 다고 볼  있다. 

 5 . 「집 건 법」  자담보책임 속 간  분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자 생 간)60)과 집 건 법상 자담보 간( 속

간)  다.  같  양법에  자담보책임 간  [ 10]]  같  리

다.

60)  입증책임분  원 에 , 권리  주장 는 에  권리 생  요건사실  입증

여   것 므 , 자담보책임 간  자청 권  생요건  자 생 간  

는 경우에 그 간 내에 자가 생  자담보책임  는 에   입증 여 

다고 본다. 에 여 「민법」 667  내지 671  규 취지에 추어 「주택법시행 」에 

 자보 청 나 에  손 상청 에 있어 도 원  자  재는 원고가 입

증  것 나, 그 자가  담보책임 간 내에 생 지 다거나 미 생  청 권  소

시효가 었다는 사실  그 책임  는 에  입증 는 것  입증책임  분 어

  것 는 견 가 있 나, 「민법」 667  내지 671 는  담보책임 내용  담

보책임 속 간   것에 불과 여  근거  자 생 간 내 자가 생 다는 

에  입증책임  담보책임  는 에 부담시킬 는 없다고 보 고, 자 생 시 에 

여 감  쉽지 니 다고 도  내 연  경과  자가 생  쉽

다는 , 시간  경과에  입증  곤란  시간  경과   에  부담 는 것  

다는 에   견 는 타당 지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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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담보책임 간

1 2 3 4 5 10

1. 지 공
사

가. 토공사 ○ ⋆

나. 축공사 ○ ⋆

다. 벽공사 ○ ⋆

. 공사 ○ ⋆

마. 포장공사 ○

2. ·
생  공

사

가. 공동 공사 ○ ⋆

나. 지 공사 ○ ⋆

다. 생( )  공사 ○ ⋆

.   공사 ○ ⋆

3. 지   가. 직 공사 ○ ⋆

나. 말뚝 공사 ○ ⋆

4. 철근 리
트공사

가. 철근 리트공사 ○ ⋆

나. 특 리트공사 ○ ⋆

다. 리캐스트 리트공사 ○ ⋆

5. 철골공사 가. 용

철골공사

과  자
○

⋆

과 지  자 ⋆

나. 경량철골공사 ○ ⋆

다. 철골부 공사 ○ ⋆

6. 공사 가. 벽돌공사 ○ ⋆

나. 토벽돌공사 ○ ⋆

다. 럭공사 ○ ⋆

7. 목공사 가. 체 는 탕재공사 ○ ⋆

나. 장목공사 ○ ⋆

8. 창 공사 가. 창 틀  짝공사 ○ ⋆

나. 창 철 공사 ○ ⋆

다. 리공사 ○ ⋆

9. 지붕  
공사

가. 지붕공사 ○ ⋆

나. 통  우 공사 ⋆ ○

다. 공사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

나. 장공사 ○ ⋆

다. 공사 ○ ⋆

. 도 공사 ○ ⋆

마. 타 공사 ○ ⋆

. 단열공사 ○ ⋆

사. 내가 공사 ○ ⋆

11. 경공사 가. 식재공사 ○ ⋆

나. 잔 심 공사 ○ ⋆

다. 경시 공사 ○ ⋆

.   공사 ○ ⋆

마. 경포장공사 ○ ⋆

. 경부 시 공사 ○ ⋆

12. 잡공사 가. 돌공사( 매립  포 ) ○

나. 주 공사 ○ ⋆

다. 내  공사 ○ ⋆

. 속공사 ○ ⋆

[ 10. 주택법 시행 ( 자 생 간)과 집 건 법 시행 ( 속 간) 자담보책임 1]
범  O : 주택법,  : 집 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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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담보책임 간

1 2 3 4 5 10

13.난 ·
   공
   공사

가.열원 공사 　 ○ ⋆ 　 　 　

나.공 공사 　 ○ ⋆ 　 　 　

다.닥트 공사 　 ○ ⋆ 　 　 　

. 공사 　 ○ ⋆ 　 　 　

마.보 공사 　 ○ ⋆ 　 　 　

.자동 어 공사 　 ○ ⋆ 　 　 　

14. ·
   생
   공사

가. 공사 　 ○ ⋆ 　 　 　

나. 공 공사 　 ○ ⋆ 　 　 　

다. ·통 공사 　 ○ ⋆ 　 　 　

. 생 공사 　 ○ ⋆ 　 　 　

마.철 보 공사 　 ○ ⋆ 　 　 　

.특 공사 　 ○ ⋆ 　 　 　

15.가스 
   소
   공사

가.가스 공사 　 ○ ⋆ 　 　 　

나.소 공사 　 　 ○ 　 　 　

다. 연 공사 　 　 ○ 　 　 　

.가스 장시 공사 　 　 ○ 　 　 　

16.   
   
   공사

가. · 공사 　 ○ ⋆ 　 　 　

나. 뢰 공사 　 ○ ⋆ 　 　 　

다. 명 공사 ○ 　 ⋆ 　 　 　

.동 공사 　 ○ ⋆ 　 　 　

마. ·변 공사 　 　 ⋆ 　 　 　

. · 공사 　 ○ ⋆ 　 　 　

사. 공사 　 ○ ⋆ 　 　 　

. 공사 　 　 ○ 　 　 　

자.승강 양 공사 　 　 ○ 　 　 　

17.통신·신
     
  재
    공사

가.통신·신 공사 　 ○ ⋆ 　 　 　

나.TV공청 공사 　 ○ ⋆ 　 　 　

다. 재 공사 　 ○ ⋆ 　 　 　

.감시 어 공사 　 ○ ⋆ 　 　 　

마.가 자동 공사 　 ○ ⋆ 　 　 　

.자동 재탐지 공사 　 　 ○ 　 　 　

사. 보통신 공사 　 ○ ⋆ 　 　 　

18. 지능
   트워
   공사

가. 트워 망공사 　 ○ ⋆ 　 　 　

나. 트워 공사 　 ○ ⋆ 　 　 　

다.단지공용시스 공사 　 ○ ⋆ 　 　 　

내

부별　

, 가. 과 자 　 　 　 　 　 ○

내 벽 나. 과 지 자 　 　 　 　 ⋆ 　

보,
닥,지
붕

가. 과 자 　 　 　 　 ○ ⋆

나. 과 지 자 　 　 　 　 ⋆ 　

주 계
단

가. 과 자 　 　 　 　 　 ⋆

나. 과 지 자 　 　 　 　 ⋆ 　

[ 11. 주택법 시행 ( 자 생 간)과 집 건 법 시행 ( 속 간) 자담보책임 2]
범  O : 주택법,  : 집 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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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담보책임 간( 속 간)

1 2 3 4 5 10

1. 지 공
사

가. 토공사 ⋆

나. 축공사 ⋆

다. 벽공사 ⋆

. 공사 ⋆

마. 포장공사 ⋆

2. ·
생  공사

가. 공동 공사 ⋆

나. 지 공사 ⋆

다. 생( )  공사 ⋆

.   공사 ⋆

3. 지   가. 직 공사 ⋆

나. 말뚝 공사 ⋆

4. 철근 리
트공사

가. 철근 리트공사 ⋆

나. 특 리트공사 ⋆

다. 리캐스트 리트공사 ⋆

5. 철골공사 가. 용
철골공사

과  자 ⋆

과 지  자 ⋆

나. 경량철골공사 ⋆

다. 철골부 공사 ⋆

6. 공사 가. 벽돌공사 ⋆

나. 토벽돌공사 ⋆

다. 럭공사 ⋆

7. 목공사 가. 체 는 탕재공사 ⋆

나. 장목공사 ⋆

8. 창 공사 가. 창 틀  짝공사 ⋆

나. 창 철 공사 ⋆

다. 리공사 ⋆

9. 지붕  
공사

가. 지붕공사 ⋆

나. 통  우 공사 ⋆

다. 공사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나. 장공사 ⋆

다. 공사 ⋆

. 도 공사 ⋆

마. 타 공사 ⋆

. 단열공사 ⋆

사. 내가 공사 ⋆

  내용  살펴본  같  주택법  자담보책임 간  향후 명 실 게 

다. 그 다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별개  는 는  

없다  것 , [ 12]  주택법상 공종별 자담보책임 간  속 간  변

경 어  다. 

[ 12. 주택법 시행 (공 별 속 간) 자담보책임 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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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자담보책임 간 ( 속 간)

1 2 3 4 5 10

11. 경공사

가.식재공사 ⋆ 　 　 　

나.잔 심 공사 ⋆ 　 　 　

다. 경시 공사 ⋆ 　 　 　

. 공사 ⋆ 　 　 　

마. 경포장공사 ⋆ 　 　 　

. 경부 시 공사 ⋆ 　 　 　

12. 잡공사

가. 돌공사( 매립 포 ) ⋆ 　 　 　

나.주 공사 ⋆ 　 　 　

다. 내 공사 ⋆ 　 　 　

. 속공사 ⋆ 　 　 　

13. 난 · ,공
공사

가.열원 공사 　 　 ⋆ 　 　

나.공 공사 　 　 ⋆ 　 　

다.닥트 공사 　 　 ⋆ 　 　

. 공사 　 　 ⋆ 　 　

마.보 공사 　 　 ⋆ 　 　

.자동 어 공사 　 　 ⋆ 　 　

14. · 생
공사

가. 공사 　 　 ⋆ 　 　

나. 공 공사 　 　 ⋆ 　 　

다. ·통 공사 　 　 ⋆ 　 　

. 생 공사 　 　 ⋆ 　 　

마.철 보 공사 　 　 ⋆ 　 　

.특 공사 　 　 ⋆ 　 　

15. 가스 소
공사

가.가스 공사 　 　 ⋆ 　 　

나.소 공사 　 　 ⋆ 　 　

다. 연 공사 　 　 ⋆ 　 　

.가스 장시 공사 　 　 ⋆ 　 　

16. 
공사

가. · 공사 　 　 ⋆ 　 　

나. 뢰 공사 　 　 ⋆ 　 　

다. 명 공사 　 　 ⋆ 　 　

.동 공사 　 　 ⋆ 　 　

마. ·변 공사 　 　 ⋆ 　 　

. · 공사 　 　 ⋆ 　 　

사. 공사 　 　 ⋆ 　 　

. 공사 　 　 ⋆ 　 　

자.승강 양 공사 　 　 ⋆ 　 　

17. 통신·신
재 공사

가.통신·신 공사 　 　 ⋆ 　 　

나.TV공청 공사 　 　 ⋆ 　 　

다. 재 공사 　 　 ⋆ 　 　

.감시 어 공사 　 　 ⋆ 　 　

마.가 자동 공사 　 　 ⋆ 　 　

.자동 재탐지 공사 　 　 ⋆ 　 　

사. 보통신 공사 　 　 ⋆ 　 　

18. 지능 트
워 공사

가. 트워 망공사 　 　 ⋆ 　 　

나. 트워 공사 　 　 ⋆ 　 　

다.단지공용시스 공사 　 　 ⋆ 　 　

내

부별

, 가. 과 자 　 　 　 　 ⋆

내 벽 나. 과 지 자 　 　 　 ⋆ 　

보, 닥,지
붕

가. 과 자 　 　 　 　 ⋆

나. 과 지 자 　 　 　 ⋆ 　

주계단
가. 과 자 　 　 　 　 ⋆

나. 과 지 자 　 　 　 ⋆ 　

[ 13. 주택법 시행 (공 별 속 간) 자담보책임 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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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회

명
원회  자  업 내용

건 산업 본법
69

건 분쟁
원회

-  자담보책임에  분쟁

-  내용  재 상  동  효  

 (시행 : 2014.2.7)

민
간
공
사

주택법
46 2

자심사
분쟁

원회

- 자담보책임  자보  등과  사  심사 

- 자여부  

- 자담보책임  자보  등에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사업주체간  분쟁

- 자  책임 범  등에  사업주체, 계자  감리자간에 

  생 는 분쟁 

- 다  법 에  원회 사  규  사

- 타 원회  사에  규  , 개   폐지에  

  사 , 원회  원장  회 에 부 는 사

-  내용  재 상  동  효

집 건 법
52 2

집 건
분쟁

원회

- 집 건  분쟁  심 ∙

- 법  용 는 건  자에  분쟁. 다만, 주택법 46 에

   공동주택  담보책임  자보  등과  분쟁  

-  효  당사자간  같  내용   립  

건축법
88

건축분쟁
원회

- 건축  건축 등과  분쟁    재

- 건 산업 본법 69 에   상  는 분쟁  

소 자 본
법
60

소 자분쟁
원회

- 소 자  사업자 사 에 생  분쟁  

-  내용  양 당사자가 락 거나 락  것  보는 에는 

재 상  동  효

공

공

공

사

가계약법

29

가계약

분쟁

원회

- 신청에  재심청  심사·  

- 입찰에  부 달 계약  범   사

- 자분쟁  경우 집단 분쟁  차도 용 가능

-  청 과 당  장   료  후 15  내에 

 지 니  경우 재 상  같  효

공사계약 건

(회계 규)

-  ( 가 지  법원 결 는 재)

- 입찰  경우에는 가계약분쟁 원회 용가능

 6 . 「집 건 법」  집 건 분쟁 원회  신

 건 과  분쟁 원회 들  [ 14]  같  다양 다. 원회  지

속  신  증  운 고 있는 실 나 복잡 다양 여 신청 들  시

에  원회  찾   있도  분쟁처리 (가 , 건 분쟁종 지원 ) 

개  요 다고 사료 다.  

[ 14. 자분쟁 처리  법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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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 , 사 법  보 용 산  

  

   1. 균열 자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4

(균열)    ① 리트 허용균열폭( 벽  경우 0.3mm) 상  경우 

자  다. ② 1 에  자 단  부  별  1과 같다. 다

만, 허용균열폭 미만  경우에도 가 있거나 철근  근  에  견  

경우 자  다. 

[ 15. 균열 자 ]

부재
경
건

허용균열폭(mm)

내

트
․

  리
사 실

- 건 경 0.4mm  0.006Cc   값 -

보 - 건 경 0.4mm  0.006Cc   값 -

벽
체

벽
에 직  는 부분 습 경 0.3mm  0.005Cc   값 -

내
벽

실내, 계단실 건 경 0.4mm  0.006Cc   값 -

슬
래

부
에 직  는 부분 습 경 0.3mm  0.005Cc   값 -

내
부

천장, 내부 니 건 경 0.4mm  0.006Cc   값 -

지  

(주차장
,

계실,
실)

- 건 경 0.4mm  0.006Cc   값 -

보 - 건 경 0.4mm  0.006Cc   값 -

벽체
지 벽 습 경 0.3mm  0.005Cc   값 -

내부벽, 계단벽 건 경 0.4mm  0.006Cc   값 -

슬래 천장, 닥 건 경 0.4mm  0.006Cc   값 -

탱
벽체, 

슬래
-

건 경
( 건법)

0.4mm  0.006Cc   값 0.1

트 - - 습 경 0.3mm  0.005Cc   값 -

   ※ Cc는 단 주철근  과 리트 사  리트 복 께(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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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에  보는  같  소송에 도 란  소지가 많  균열에  

허용폭에   상  다. 지만,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  경우에

도 가 있거나 철근  근  에  견  경우 자  다.’는 단

 포 어 있다. 공동주택  경우 나날  여 고 ,  복

잡 가 어가고 있는 것  사회  실  여 ‘철근  근  ’ 는 

것  그 범주  에는 상당히 모  부분  있다. ‘철근  근  ’

는 취지  자  허용균열 폭 내  미  균열  도  

가 생 여 진단결과 지거나 질 우 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균

열  자   보 범 에 속 는 취지임  엿볼  있 나 자  본 

 취지  다 게 철근  벽체 체에 근 어 있 므  모든 균열  보

 상 고 여 립  경우 결  그 입증    사가 후행

어   것 다.

 , ‘철근  근  ’에 미  균열  재 다 도 진단  

요  경우 지  심사  내지  검토가 행 어  , 진단  

요 다고 단  경우 신청 과 신청   후 진단  실시 여 

지거나 질 우 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통 여 근 과 균열 

도  여 는 균열에 여 자   람직  것 다.

   2. 경  자  

 종  계획, 리, 에  주거단지 경   경  , 개량  

 심  경 가 태풍, , 가  등 자연재  여 죽거나  입는 

경우  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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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9

( 경  고사) ‘ 부 가지가 2/3 상 고사  경 는 자  다. 다만, 

지 리 소   고사   훼손  경 는  입증 는 경

우 자에  다.’고 고 있다. 경 는 살 있는 생   어떻

게 리 느냐에  생  도가 상당히 요 다   있다. 울러, 

자  , 사 법  보 용 산  2장 자 여부  29 (자

연재 에  경  ) ‘시공자  재 지 에도 불 고 불가  

자연재 가 생했  , 객  자료(사용검사 도 , 자보  내용, 사진 

는  입 등)에 여 자연재 가 입증 는 경우 자가 닌 것  

다.’고 고 있다. 

  같  ‘ 지 리 소   고사’, ‘자연재 가 입증 는 경  ’  

 경 가 고사  경우 부분  책임  공사상 잘 못에 있  에 자

 다는 미    있는 모  있다. 경공사 시 에는 

‘ 자보  ’ 에 ‘천재지변과  여 에  경우’  포 고 있

, 사업주체가 트 리주체  입주자 회  내지 리주체  행 는 

탁 리 용역업체에 공용부분  계 는 시 는 입주자 회 가  직

후 시 에 진행 고 있 , 후 공용부분에  모든 지 리는 계  

자에게 그 책임  있다  것 다. 

 계 후  고사가 생 시 지 리 소 에  입증    있는 법  

없다는 것 , 불어 자연재  공사상  는 결부 시킬  없  에 

본  실효  부 다고 단 다.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86 -

 8 . 각 원들간 책임 계  변경

   1. 임 주택  임차  그리고 분양   분양자  자보  청 권

 임 간  경과  우  분양   것   임 주택  

임차  임차  경우에는 보통  임차 과는 달리 잠재  소 자  지 에 있

고, 특히 임 주택 임차  경우에는 소 자  지  다 지 , 실

상 임 주택  입주자들  임 사업자에 여 임 주택  자보  요 고 

있는   임   임차 과 임 가 종료  후 분양   분양자

 경우 자담보책임 간  산시 에 여 살펴보고자 다. 

 임 주택  임 간에도 임 사업자에게 자보 책임    법

상  ‘분양  날’  임 주택  포 지 는다고 보는 경우 임 주택  분양

 는 분양자  자담보책임 간  분양  부  산 다고 다 , 임

사업자에게 임 간  포  후 부  10  동  자담보책임  

부담시키는 부당  결과가 래 다. 

 임 주택  임차 들  에  살펴본  같  임 간  분양 시

, 분양 가격  산  등  재  입주자모집공고 차  포 여 

분양 차  마찬가지  「주택공 에  규 」에   차에  모집 고, 

임차 들  임차 회  여 임 사업자   사 에 여 상

  있 , 임 간  경과  주택자  경우에는 우  분양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등  임차 과는 달리 임 주택  소  목

 입주 는 , 「임 주택법 시행 」  시행규 에는 임차 들  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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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당연히 자보  요   있다는 것   임차 회 는 임 사

업자  사 에 자보 에 여도   있고,  임 사업자  여  

‘임차  시장·  는 청장  임 주택에 거주  곤란  도   

자가 있다고  경우, 사업자가 시장·  는 청장  지  간 내

에 자보 명  행 지 니  경우 등에는 임 차계약   는 지

거나 갱신  거   있다’는 내용  재  임 차계약  사용 도  

규 고 있다.

  만약 임차 들  임 사업자에 여 임 간에는 자보  요 지 못

고 분양   후에  소 가능 다고 다  결  자   

그냥 게 는 결과  래 는 , 실 상 임 사업자  임차 들 사 에 

임 사업자  자보 책임  에 여는 다  없고, 다만 그 자 에 

여 많  분쟁  생 고 있는 61)등  종 , 임 사업자는 임차 들에 

여 임 주택  자보 책임  부담 다고  것 고, 다만 임차  임

주택  분양  에는 리행  어 자보 에 갈  손 상청 권

 행사  는 없다고  것 다. 

 , 임 주택과 분양주택   주택단지  는 경우에 실 상 

자보  같  고 있고 임 간 동 에도 임 사업자에게 임 주택  자보

 는 상 분양  공동주택  자보  마찬가지  임 사업

자 겸 분양자는 처  임차 들  입주  시 부  주택법에 거  10 간 자

담보책임  부담 다고 보는 것  타당  것 다.

61) 임 주택  자보 간에  질 에  건 통부  회신결과에 , 임 주택   

공동주택 리 상  자보 간  용  지 니 고 임 주택법 에도 에  별도  

규  고 있지 나, 임 사업자는 임차 부  자본  지출에 당 는 지 가 

포  임 료  고 있 므  임 간  자에  보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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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 , ,  책임 계 

 도 (사업시행자)62) 주  계약  시공  도  (종 건 사) 그리

고 부  시공  도  ( 건 사)  도 과  

계에 는 도  에게 공사계약 건  개  집 건 법에  

자담보책임 간  추가  요   것  상 고 에   역시 

과  계약시 동  건  요  것  상 고 있다. 

 법  개   도 과 도  계에 는 주택법 시행  59  별  6 , 

7 에 근거 여 도  계약시 각 공종별 자담보책임 간  용 여 자담

보책임 간  종료  도 과 도  동시에 날  있어 사후 리 실

상 리가 없었 나, 법  개  후 집 건 법상 자담보 속 간  연

장 용 어 도 과 도  계약시 집 건 법  용  보증 간  

는 것 다. 

 는 미분양  생시 ‘ 도  날’  시  계  없다는 것 다. 법  

개 에는  과 동  자담보책임 간   부담

 없었 나 미분양 에  자담보책임 부담  가  에게 

미분양시  자담보책임  요 는 리가 있  간  자담보책

임 간  연장 다 도 에   계약단가 상승  불가  

건 공  자 행보증 료  원가 역시 당  보다 높게 게 

다. ,  부  자보  실 에 요  각 건  회  

62) 통상 말 는 시행사란 어떤 부동산 개 사업  실질  사업 운 자  말 다. 트  그 

트 사업  실질  운 자, 즉, 재건축 트  재건축 , 민간 사업자  그 사업장

 부동산개 회사나 지주 등 실  그 사업  실행 는 장본  다. 시행사는 시공사

(보통 건 회사)에게 도 건  주어 건축  , 자  부  달 는 등  

역  다. 실 법상  부동산개 업    토 양부장 에게 등  부동산개

업자  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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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보증보험사 등과 여 과 들간 자담보책임 범 에  

마  시 다  것 다. 

 

9 . ‘ 부분’과 ‘공용부분’  불명  경계 분

 「집 건 법」에  부분  분소 권  목  건 부분63)  , 공

부분  부분  건 부분과 부분에 속 지 니 는 건  부속 64) 

그리고 건 부분과 부속  건  공 부분  경계  범 는 규약   

 있다고 고 있다. 듯 원 는 상, 용상  독립  갖춘 

건  부분  부분   그 지  부분  공용부분  다. 그러나 경

우에  어느 범 지 부분에 포  것 가 는 단  모  경우

가 있다. 

 는 에 분쟁  소지가 많지  공용부분과 부분  경계 분에 

 사 다.  공동주택  특징  살펴보 , 우  부분에 자가 있다고 

도 것  과연 부분  것 지 공용부분에 당 는 것 지에 여 

분명 지  경우가 많다.

 본  요  자 생   보  주체  분뿐만 니  그동  

체  분  어 운 사 에 여 특  건 부분에  리, 변경 등에 

 사  가 결  것 가 는 가 생 고 여  생 는 용

나  어떻게 분  것 가65) 는 도 생 다. 공용부분  폭 게 

63) 「집 건 법」 2  3 . 분소 권  목  건 부분  말 다. 

64) 「집 건 법」 2  4  부분  건 부분, 부분에 속 지 니 는 건  부속

  3 2   3 ( 1  는 1 2에 규  건 부분과 부속  건  규약

 공용부분    있다.)에  공용부분   부속  건  말 다. 

65) 「집 건 법」 17  각 공 자는 규약에 달리  가 없  그 지분  에  공용

한
국
건
설
법
무
학
회



- 90 -

게  린단  역  커지고 에 분소 자 개  소 권  강

는 입장에  공용부분  좁게 볼 도 있다. 

 

   들 , 트 어떤 동  상 닥 부분에 균열  생겨 그 래   

입 는 경우 입 는 원  공용부분  자 지 니  부분  자

지 단  쉽지 다. , 사용검사 부    뒤에 도  가 있

다고 가 고 당 에  우 철에 사용검사 부  당  부 벽체

 균열   내부   입 는 자가 생 시 공동주택  부 벽체는 

공용부분 포 고 공용부분  사용검사 부  자담보책임 간  산  

부분  도  날 부  산  에 공용부분  자담보책임 간  

부분 보다   짧게  사업주체  자담보책임  소  상태가 

는 것 고 사업주체  입주자, 그리고 리주체  입주자간 갈등 내지 분쟁  소

지가 다분  것 다. 처럼 부분  속 는 1동  건   는 보  

자  여 타 에게 손  가  에는 그 자는 공용부분에 재 는 것

 추 다는 집 건 법 6  규 도 러  어 움  고  것  보

다.   견 는 실  부분과 공용부분  분 는 것  곤란

다는  고   들  어 다고 겠다. 

  사  경우  부분  니에 어있  우 입상  막히  

우천시 역  우 가 부분 내부  입 어 천 에 낙 는 손 가 생

다. 에, 입주민  니에  우 입상   내부에 고 있

나 손  생  원  공용부분에 있 므  리주체  입주자 회 에 리

 주장  손 상 청  소송  진행 고, 재  결과 “ 상  

부분  리 용과 그   부담  공용부분에  생 는  취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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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부분에 어있 는 나 공공     

있  자신  용부분  통과 다고 여 그 부분  부  변경․ 훼손  가 

없 , 리주체는 상에  입   지  지 원 게 통과 는

지 여부  개별 입주자   없 도 간단  검사 식    있 , 

그 검사 과 에  지  지  통과가 원 지 다고 보 는 경우, 개별 

용부분에 들어가 그곳  지나 는 공용부분  검 는 것  충분히 가능 고 

히  마 히   업 ” 고 시66) 어 사실상 부분 내에도 공용부분

에 당 는 리가 요 다는    있다. 

  니는 망, 식 등  목  건축  벽에 여 부가  

는 공간  니는 에 포 지 는  공용부분 지 

부분 지  분  명 지 다. 원 는 용 에 포 지 고 

「건축법 시행 」상 벽 부  1.5m 상 돌출  부분만  닥 에 포 67)

는  건축  닥 에   포 다고 다  니는 부분

 닌 공용부분    있다. 다만, 건축법에  니는 분소 자가 

임  장   있는 , 공용부분처럼 리가 어 운  등  고 볼  

리상  분  부분에 속 다  것 다. 

 부분과 공용부분  분  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살펴보  

[ 16] 부분  범  [ 17] 공용부분  범  고 있다. 

66) 울 지 법원  2012.12.5. 2012가단180450 결.

67) 「건축법 시행 」 119  1 . 법 84 에  건축  ·높    등  다  각 

 법에  산 다. 3  닥 : 건축  각  는 그 부  벽, , 그 에 

 슷  획  심  러싸  부분  평  다. 다만, 다  각 목  

어느 나에 당 는 경우에는 각 목에  는 에 다. 다목. 티나 그 에  

슷  (벽  2분  1 상  그  닥 에   닥 래 지 공간   

것만 당 다)  부분  그 부분  공  통행 나 차량  통행 는 주차에 용 는 경우  

공동주택  경우에는 닥 에 산입 지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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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별 2. 용부분  범 ]

    분 범    

천장․ 닥  벽 ∙ 내부  마감부분과 용  사용 는 벽체. 

  창

( 니 창 포 )
∙ 틀․ 짝과 에 부  시건장  등  시 . 

․   닥트  

그  건 에 부속

는 

∙ 1 에  는 용부분에 어 있는 부분. 

   다만, 2  상  사용 는 ․  등  공용부분  다.

별 ․ 도․가스

탕  난  ․  

 ․계량  등

∙계량  지는 공용부분  고, 그 후     

용부분  다.

 [ 17. 울특별시 공동주택 리규약  별 3. 공용부분  범 ]

   분 범       

건 부분

∙주요 부 : 벽, , 닥, 보, 지붕, 주계단, 벽에 부착  난

간 

∙그 에 용부분에 속 지 는 부분

부 시

∙주차장, 리사 소, 담장, 입주자집회소

∙보 등, , 경 실, 자 거보 소, 경시 , 벽, 축 , 공동주

택단지  도 , 내 지 , 공 , 공 장실, 시 , 

지 양 시 , 시 , 쓰 거  처리시 , 처리시 , 

단독 , 소 시 , 냉난 공 시 , 탕공 시 , 공동 탄장, 

지시

∙ , , 가스, , , , , 난 , 소 , 연  

처리   뚝, 승강 , 뢰 ,  게양 ,  공

동시청 나  종 송  내 용 , 우편 취 , 

지능  트워  

∙그 에 용부분에 속 지 는 시

복리시

∙어린  놀 , 주민운동시 , 경 당, 원  보 시 (개 에

게 분양  시  ), 주민공동시 , 고

∙그 에 거주자  취미 동, 종 생 , 가   주민 사 동에 

사용   있는 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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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용부분  천 , 닥  벽  내부  마감부분과 용  사

용 는 벽체  고 있는 에 [ 17]  공용부분 주요 부  주요

부 : 벽, , 닥, 보, 지붕, 주계단, 벽에 부착  난간  범   

결  용부분  천 에는 공용부분  보, 지붕  복 , 부분  닥  

공용부분  닥과 복 , 부분  벽  공용부분  벽과 벽  복  

  있다.

 복 는 범 에  보다 상 히 분 만 사업주체  입주자, 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 간 경계  분)  분쟁 소지    있  [

18]에  같  복 는 부분들에  상  범  분 다. 

[ 18] 주요 체  경계 분 개

분 부분 공용부분

벽
• 벽  심 부  

  내쪽에 는 간

• 벽  심 부  쪽에

  는 간

닥
• 닥 슬래  심 부

  쪽에 는 간

•  닥 슬래  심

 부  래쪽에 는 간

천
• 천  슬래  심 부

  래쪽에 는 간

• 상  천  슬래  심

 부  쪽에 는 간

10 . 「주택법 시행 」 24  개  요

 사용승 부  공용부분과 부분  동시에 산 었  자담보책임 간

 「주택법상」 부분  ‘입주자에게 도  날’, 「집 건 법」상 부분  

‘ 분소 자에게 도  날’  개  자보  담보 는 사업주체  입장

에 는 각 별 별도  자보  리  운  요  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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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담보책임 간  산  공용부분과 부분  분리 었고 자 행보증

보험  증  역시 공용부분과 부분  각 별 각  보험  용  

에 입주자 회 에  자보 청 권  공용부분에 고 부분에 

 자보  청 권  각 별  분 소 자들  진행   있도  개

어   것  주택법 시행  24  “ 자보 보증  보증  에  

행 는 보증  사용검사권자  명  고, 그 증  사용검사

( 간생량) 출   사용검사권자에게 출 여  다.”  본  공용부분

과 부분  산  동   용   있는 사  개  통 여 공용

부분  그 범  다.  

 11 . ‘결 ’  ‘ 간소 ’ 계  강

  1. ‘결 ’

 토 통부에 는 공동주택 결  지   능  등에 여 임  사

과 그 시행에 요  부  사  여 공동 주택  내  결  감

 도 고 쾌  주거 경  보  목  「주택건  등에  규 」 

14 3 3 에  「공동주택 결  지   계 」  2013 12월

27  고시 다. 주요내용 는 지역별 주요 부 별 결  지 능  각 

상부 별 TDR 값  고 주요부 별 결  지 능평가 법  

취약부 에  상 도  규 다. 울러, 본  에  계

 용에  평가  작 여 승  도  규 다.

 

 결  생원  게 높  실내습도  차가운 내장재   도차  

요약   있다. 실내공 가 고 있는 습  상태에  결 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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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는 슬  도가 결 므  내장재  도  높게 지 여도 

실내습도가 높  결 가 생   에 없는 건  것 다.   실

내  습도가 낮고 내장재  도가 지나 게 낮  경우에도 실내공  슬

 도 지 낮 질 경우에도 결 는 생   있다. 결  결 가 생 시 마

건  에 닦 내지  마감재  변색, 뒤틀림 등  어 2차 

가 생 게 다.  결  계  강 다 도 결 는 자

연  상  결  생  지  는 입주자는  자주   것

 동   시 실내 도가 낮 짐에  난  감    자

주 진행  어 다  상 습도  높   있는 생 상  건  소  는 것

도 나  편 다. 특히  경우 「건축   등에  규 」68)에

는 「건축법 시행 」69)에  장  도  고 있고 입주자도 결

68)건축물의 설비기 등에 한 규칙 제11조 ①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는 리모

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2,2013.12.27]1.100세 이상의 공동주택,2.주택을 주택 외

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

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

에 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 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다만,신축공동주

택등에 「산업표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 (이하 "한국산업표 "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

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

비 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는 별표 1의5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④다 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 이용시설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설치

는 다음 각 호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1.다 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 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2.기계환기설비는 다 이용시설로 공 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 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

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3.공기공 체계·공기배출체계 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4.바깥

공기를 공 하는 공기공 체계 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 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제

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교환 등 유지 리가 쉬운 구조일 것,5.공기배출체계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 체계 공기흡입구로 직 들어가지 아니하는 치에 설치할 것,

6.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해당항목에 한 한국산업표 에 합할 것

69)「건축법 시행령」 87조 2항,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

의 설치에 한 기술 기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에 지 이용 합리화와 련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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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지 도  장   가동 도  규 고 있다.  

결 는 실내공  상 습도  감   있도  생 상 습  가장 요 다고 

 것 다. 

 2. 간소

 공동주택  간소  감   2005  7월 )건 통부는 공동주택 닥

충격  차단    리 에  닥  시스   도입 여 

공동주택 닥 70) 는 닥 71) 시공   다.  공

동주택 부분  체 슬래 는 150~165mm 께  철근 리트  시공 고 

있었고 닥  도입시 벽식  는 는 210mm 상, 량

는 180mm 상, 는 150mm 상  요 는 닥 체  능 건

 요 여 재 지 부분  공동주택  벽식  시공 는  감 다

 슬래  께가  약30%가 꺼워 진 것 다. 지만,  용  

후에도 간소  민원  히  증가 는 추 고 여 히 도개  요 는 높

고 웃간 갈등  사업주체  상  는 분쟁 지속 고 있다. 처럼 간

소  소 요건에 여 슬래  께만 강 다고 여 모든  결  

 없는 것 다. 

 근 공공 들  거주자간  간소  결  다  마 여 공동

주택 간소    운 규  용 여 시행 , 경부는 공동주택 

내 간소 평가  상  산  립 고 있 , 명시  경우에는 주

설비의 기술 기 에 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과 의하여 정한다.

70)바닥 두께를 일정기 이상(벽식 210mm,무량 180mm,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바

닥 구조

․ 벽식구조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

․ 무량 구조 :수평부재인 보가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을 달하는 구조

․ 기둥식구조 :바닥,보,기둥을 통해 힘을 달하는 구조

71)인정바닥은 슬래 두께와 계없이,실험실에서 측정한 바닥충격음이 일정기 이하(경량충

격음 58dB, 량충격음 50dB)를 충족하는 바닥구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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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개 고 2014  7월부  ‘ 간소  결 지원 ’  운   

‘ 간소  갈등 소 자 원회’(변 사, 건축사, 경분  가 등 10여명 

도)도 여  자 과 결  시   있도  진행 고 있고 

경부  경공단 경우 가소 보시스  ‘ 간소  웃사 ’  개

 운 에 있 , 울특별시는 2013 10월7  ‘ 웃 랑 가 처럼 간소  

걱  그만!’ 는  재   간 여 등   원생들  

  재  포 는 등  간소  갈등 소   부  공공 들

  상당  실 다.  

 

 처럼 간소  공동주택에 께 살 가  남  는 공동체  식

부  가 가장 다고 볼  있다.  가  다 고 생 식  다

 사람들 리 웃 여 살 가는 공동주택에 는  고  주는 마

 요  것 다. 간  각자  재 상태 든가 주  경에  어떠  

소리든 상 없  소  들   있다. 는 개  주  감각에  

것 다.  들자  본  거주  공동주택에   에  어린 들  뛰

어 다고 가  볼   에  뛰어 는 가 본  자 , 손자 는  

등 척  것  소  닌 소리가 는 것 고  에  뛰어 는 

가 본  모 는  소  는 것 다.   에  뛰어 는 

 모 다고 도 당장  행복  풍만 다  소  닌 소리  들  

 있다.  

 

 간소 란 개 주  사회  변  는 결 체 고   있고 어

운 경 체 도 직  향  있다고 사료 다.  공동주택  가 

 늘어나  분쟁  건 도 많 진 것  사실 나 재처럼 슬래

 께가 껍지  보다 분쟁  도  분쟁 도  심각  높다

는  보  그 사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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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 거래 원회  아 트 분양계약  약  변경

 본 개  내용  살펴보  ‘ 자가 고 보 가 곤란’, ‘분양 고 등  통

 계약  내용   사 과 실  시공건축 과  차 가 ’, ‘그 에 계약  

요  사  ’  경우 분양계약  지   있는 등 약  변경 었다. 

 지만 본 개 사  그 범 가 주  에  달리 볼  있는 범

다. , 공동주택  매입 여 거주 는 들  식  식주  결

 단  ‘집’  단  주  목 겠 나, 사회  경상 가 상승 개  

심리가  없다고 볼 는 없다. 듯 소 자  게 보 고자 는 

공 거래 원회  취지 는 달리 본 목들  여 매매계약 당시  가 상승

 심리가   경우  분양 약  용 여 분쟁  건 가 욱 증가

 것  망 고 있다.  본 개  좀  체    있는 단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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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결 

 공동주택  보   주택 품질에  입주자들  심 그리고 소 자 입장

에  권리 식 향상  자   분쟁  날  증가 고 있는 추 다. 

부는  여 근  「주택법」과 「집 건 법」등 자담보책임과  

법  범 게 개  건 업계  법  책임  가 었다. 자담보책

임  귀속 주체  시공사 지 고 분소 자가 시공사에게 직  자

보  청 가 가능 게 었  자담보책임 간  산  변경  공용부

분과 부분  자담보책임 간  분 어 지는 등 실  변 가 불가

게 었 나 변  법  범 가 여 건 업계  는 충분 지  

상태  실   마  시  실 다.

 「주택법」에 는 자심사·분쟁 원회  운  강 었고 분쟁  시 재

상  효  부여 었  자  도 새 게 었다. , 

「집 건 법」에 는 자담보 책임 범   간  재 었고 분 소 자에 

 시공자  법  자담보 책임  고 집 건 에  분쟁 처리  

담   원회가 신 었  「주택법」과 「집 건 법」간  용 우

에  부   개 다. 

 개   자담보책임 간  「주택법」에 는 사용승 부  산 어 각 

연차별, 공종별   분  어 있었고 「집 건 법」  「민법」  용 여 

연차별, 공종별 분 없  10  나 개 후 「집 건 법」  자담

보책임  보다 체  다. 지만 개  역시 「주택법」과 「집 건 법」상 

자담보책임 간  격과 간  다  히  「집 건 법」  격에  

사업주체가 부담  자담보책임  증가 는 결과  래 게 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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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자담보책임에 직  당사자가 게 었고 자보 책임 에도 

자   손 상 책임  청  상 지 었다. 

 부분  자담보책임  산  ‘입주자에게 도  날’  변경  나

 공동주택에  공용부분과 부분 그리고 부분 에 도 각 별  각

 다  자담보책임 간  가지게 었다.   자 행보증보험 가입  

태가  증가 었고 각 별 각  다  자담보책임  자

보 보증   시  변 도 불가 다.  보증보험사는 보험  가입, 

보증  , 보증  청  등  업 차  에  진행   있도  

산시스  축 여   것 다.

 부는 진  늘어나는 공동주택  자분쟁에 여 분쟁건  축소

 여 자심사․분쟁 원회  운  폭  나 신청

료가 단돈 만원  사분 , 지 사, 심사 , 법 행  등 건 , 운

, 출장경  등  감 보  신청 료는 없  부  다.  

어도 원회가 자생(自生)   있도  신청 료 상향  요 다.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신청  경우 민 사업주체 지 

 강  건 가 작 게 증가  것  사료 다. 그동  자담

보책임 간  경과  자  경우 공동주택  장 충당  립 여 자체

 지보  진행  사 들  그 상  것 다.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신청  경우 신청   불출  후 새 운  

는 그 후  에 출 지 니 여  취  것  보는 사건, 각  

사건  어느 나에 당 지 는 경우 시효 단  효  생 므  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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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가  직  소 시효  단  목  분쟁  신청사건  도 생

 것  망 어 향후 소 시효  단  자심사 사건  어  다.  

 자심사․분쟁 원회  분쟁  신청 여 신청 과 신청   

락 여  립 ,  내용  「민사소송법」상 결과 동  

효  지니는 '재 상 '  효  갖게 는 것   립  

 생  에 신청사건에 여 다시 소송  여 다   없고 

 립 어  행 여 료 었다 도 체 입주자  5분  4

상  동  지  경우는 쟁송  상    있는  있다.  

개  닌 입주자 회 에  분쟁  신청   경우 입주자  5분 4 상

 동   동 가 없는 경우는 심사사건  어  다. 

  

 자심사․분쟁 원회  자심사  시 원회  사업주체에   

  있는 차가 없다. 는 본  주택 자  부  자보 는 

사 간 권리 계에 불과 고 는 종  민사소송  통  권리 계

가 다는 과 행 청 내부  결  체  권리   시

키는 것  니 는 에  처분  부  가능 도 높다  것 다. 

  임 주택과 분양주택   주택단지  는 경우에 실 상 자보  

같  고 있고 임 간 동 에도 임 사업자에게 임 주택  자보  

는 상 분양  공동주택  자보  마찬가지  임 사업자 겸 분

양자는 처  임차 들  입주  시 부  「주택법」  「집 건 법」에 거 여 

10 간 자담보책임  부담 다고 보는 것  타당  것 다.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자 생 간)과 「집 건 법」상 자담보 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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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 그 다  「주택법」상 자담보책임 간  별개  는 

는  없다  것  「주택법」상 공종별 자담보책임 간  「집 건

법」상 속 간  변경  타당 다.  

 「집 건 법」상 분쟁 원회  개  건 과  분쟁 원회 들만 

6개가 었다. 원회  지속  신  증  운 고 있는 실 나 복잡 

다양 여 신청 들  시 에  원회  찾   있도  분쟁처리 

(가 , 건 분쟁종 지원 )  립  요 다. 

 

 사용승 부  공용부분과 부분  동시에 산 었  자담보책임 간

 「주택법상」 부분  ‘입주자에게 도  날’, 「집 건 법」상 부분  

‘ 분소 자에게 도  날’  개  자보  담보 는 사업주체  입장

에 는 각 별 별도  자보  리  운  요  실  었다. 공용

부분과 부분에  자담보 간 산  변 에  향후 자 생  

 보  주체  분뿐만 니  그동  체  분  어 운 사 에 

여 특  건 부분에  리, 변경 등에  사  가 결  것 가 

는 리  가 생  공용부분과 부분  경계 범 도 명 게 

리  요가 있다. 복 는 범 에  보다 상 히 분 만 사업주체

 입주자, 리주체  입주자, 입주자  입주자( 간 경계  분)  분쟁 소

지    있  공용부분과 부분  첩 는 범 는 각 심  

여 분 는 것  가장 리  편  사료 다. 

 부는 민 생상  불편 소 는 주  간소 , 토 , 결 에  

계 , 시공  강 다. 결  생원  게 높  실내습도  차가

운 내장재   도차  요약   있는  실내공 가 고 있는 습

 상태에  결 가 생  시작 는 슬  도가 결 므  내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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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높게 지 여도 실내습도가 높  결 가 생  에 없는 

건  것 다.  결 는 계  강 다 도 실  사용자가 실

내공  상 습도  감   있도  생 상 습  가장 요  에 결

   내  보  지속   것 다. 간소  경우에도 슬래

 께만 강 다고 여 모든  결   없는 없고 공동주택에 께 

살 가  남  는 공동체  식부  가 가장 다고 볼  있

다.   가  다 고 생 식  다  사람들 리 웃 여 살

가는 공동주택에 는  고  주는 마  요  것 다.

 공 거래 원회  트 분양계약 약  변경 었는  본 개  내용  

살펴보  ‘ 자가 고 보 가 곤란’, ‘분양 고 등  통  계약  내용   

사 과 실  시공건축 과  차 가 ’, ‘그 에 계약  요  사  ’

 경우 분양계약  지   있는 등  건  추가 었 나 그 범 가 주  

에  달리 볼  있는 범  공 거래 원회  취지 는 달리 본 목

 여 매매계약 당시  가 상승  심리가   경우  분양 약  

용 여 분쟁  건 가 욱 증가  것  망 고 있다.  본 개  

보다 체    있는 단   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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